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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제도에 관한 관견  

송기춘 /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공동대표,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법전원의 요즘: 이런 일, 저런 일

기세 좋게 장마가 오려다가 말았는지 비는 오지 않지만 그래도 선선한 날이 고맙
다. 이번 주에 실시되는 사법시험 2차시험 응시자나 이 사람들을 응원하는 사람
들에게도 고마운 날씨이다. 이들은 올해 마지막으로 실시된 사법시험 1차시험을 
통과하여 내년까지 2차시험을 치르고 사법시험의 마지막을 장식할 사람들이다. 
학교마다 형편이 다르긴 하겠지만, 토론자의 학교에서는 이제 사법시험은 더 이
상의 관심사가 아니게 되었다. 간혹 사법시험을 보는 졸업생을 발견할 수 있지만 
법률가가 되려는 이들은 이미 대부분 법전원으로 옮겨 와서 공부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길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사법시험은 1963년에 시작되어 이제껏 50여년 
동안 우리나라의 법률가 선발시험제도로 자리잡아 왔다. 물론 아직도 사법시험제
도 존치에 ‘희망’을 건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 사법시험은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르
겠다. 이들의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닐지 모른다. 
사법시험의 폐지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사법시험존치론에 힘을 실어주는, 또
는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법전원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사건이 몇 가지 발생
했다. 1) 우선 사회적․정치적․경제적으로 힘 있는 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졸
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시도를 기억해낼 수 있다. 사실관계에 관하여 오해
가 있다 하고 오히려 법전원의 운영이 공정한 것을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법전원제도의 불공정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 2)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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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는 입학서류 가운데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를 암시하는 
문구를 써 넣은 사례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법전원 감사 결과에서이
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번 입시부터 특정 항목의 기록을 금지하고 이를 기재한 
경우 결격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발표된 것 말고도 다른 사
례가 있었는데 이를 누락시키기도 했다고 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가 청구되었
다. 3) 그리고 최근에는 어느 법전원에서 서류전형 평가에서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발견된 것이다. 그것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이른바 SKY)부터 
시작하여 대학교를 서열화하고 이에 따라 다른 점수를 부과한 것이다. 서열화 한 
것은 학교만이 아니라 나이 등도 포함된다. 그러니 나이 많은 지방대 출신자가 
서울에 있는 법전원에 입학하는 것이 어려웠을 아니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일은 도대체 서류전형에서 왜 떨어졌는지를 몰랐던 이들의 개인적 경험과 결합하
여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중대한 사
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라면 그 학교가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했고 어떠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가 고려
되어야 하나 이상하리만치 이 학교에 관한 기사는 나오지 않는다. 이와 같이 서
류평가를 한 게 사실이라면 법전원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
인데도 말이다. 
여기에 작년에는 야간로스쿨 또는 온라인 로스쿨에 관한 도입 논의도 나온 바 있
다. 지금의 법전원에 입학하려면 아무리 비용을 적게 들인다고 해도 학업에 전념
하여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것을 고려하면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아주 좋을 거라는 추측 때문에 어느 정도 각광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2. 법전원 입시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법전원 입시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들자면 이런 게 되겠다. 법률가로서의 자질
이 있는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점, 법률가가 활동할 영역에 넓고 다루어야 할 
업무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입학하여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 아울러 법전원의 입시가 학부교육의 
정상적 운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어느 항목에 관한 것이든 입시제
도는 공정하여야 하며, 각 항목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구체
성은 그 운용에서의 자의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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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 법조인의 자질 평가 항목

이에 관하여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이하에서는 ‘평가위원회’라 한다.)에서는 
1) 적성시험, 학부성적, 외국어능력을 전형요소로 반영하여야 하며, 2) 법학지식
을 전형요소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출신 학교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여 동일한 학부성적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를 하는 예가 드러
난다. 또한 법학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 짧은 법전원 3년 동안 성취
도가 높고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1) 학교등급제(?)

법전원 입학전형의 요소로 학부성적 등을 반영하고 사회적 경력을 평가하여 학생
을 선발하는 것이니 학부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대학교를 다녔는지가 평가
에 무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학교가 뚜렷하게 서열화된 현실에서 속칭 명문학교
를 다닌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사회적 경력을 가진 것이니 이러한 경력(학력)이 
평가에 무관하고 철저하게 배제된다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닐 것이다. 토론자는 학
부의 성적은 그 사람의 성실성에 관련되고 다니는 학교도 그 사람의 학업의 성취
도를 평가하는 데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단지 학점이 좋다거나 다들 얘
기하는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결정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어느 것도 결정적이라고 할 수 없거니와 특히 
장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아울러 봐서 학생을 선발하는 자리에서는 더더욱 이러
한 요소를 기준으로 지원자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다. 지금까지 해 온 노력을 평가하되 과거만으로 미래를 결정하지 않고 여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교육적인 관점의 평가가 아닐까 생각한다. 열려
진 미래를 보지 못하는 평가가 교육적일 수는 없다.
물론 법조인의 자질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현실적인 이유
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학 현실은 다양하고 특색있는 대학
이 공존하기보다는 수능성적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이하고, 이러한 현실에서 출신대학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할 경우 이러
한 대학서열화를 고착화시키고 오히려 방조하기까지 할 수 있다는 위험을 안고 
있다. 특히 공개적이 아니라 은밀하게 이뤄지는 학교서열에 따른 차등평가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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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전형의 근본적인 불공정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학교의 등급 또는 
서열에 따라 학생을 달리 평가하는 입시제도는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법전원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것을 포함하여 제재가 가해
져야 할 것이다.

(2) 법학전공자에 대한 환상

3년 동안 공부할 때 변호사시험 합격에 어떠한 사람이 유리한지가 아니라 법률가
가 될 적절한 소질을 가지고 있는지, 또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생의 성적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
하여 높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입학과정에
서 법학전공자가 다른 전공자에 비하여 우대되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지는 
의문이다. 필자의 관찰에 의하면, 법학전공자는 이미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법학
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1-2학년 정도에서 다른 전공자에 비하여 우위에 있는 것
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유리함은 미리 법학을 ‘선행학습’한 결과 때문이라 생각된
다. 법학지식의 최소한을 평가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할지 모르
지만 자신의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야 하는 곳에서는 학부 전공이 무엇인지는 
거의 고려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학부에서 특이한 전공을 했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새로운 분야에서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의미
하다고 생각된다. 법전원 학습에서 중요한 것은 논리적 추론능력과 글쓰기나 말
하기의 능력과 관련이 깊다. 법전원의 입시에서 법학전공자나 사법시험 경력자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변호사시험의 합
격률이 입학정원의 75% 수준으로 정해지는 현실에서 법전원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가능성에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써 법학전공 여부 또는 사법시험 응시
경력 유무 등을 고려하는 것은 그 법전원 입장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으리라 생
각되지만, 법전원이 본래 지향하는 바와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전
원에 들어오기 위해 법학관련 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우회적인 방법
을 쓰기도 하지만, 이것 역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법학이나 법학 관
련 과목을 공부한 적이 없어도 그런 적이 있는 사람과 근본적인 학습능력의 차이
가 있는지 의문이다. 3년 과정에서 법학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잇느냐에 관한 근본
적인 의문이 있지만, 이것 역시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느냐의 문제에 관련되어 있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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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선발에서의 다양성

이와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에서는 비법학사의 비율을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있고, 법전원이 있는 대학 학부출신자 이외의 입학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
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전형자료로 적
절히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1) 경제적 약자 등 취약계층

경제적 약자 등에 대해 특별전형을 하는 것도 학생선발의 다양성을 위한 고려이
다. 또한 법전원 제도가 가지는 비용의 장벽을 허물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
다. 그러나 다양성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려만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
나야 할 것이다. 요즘에는 특별전형에 경제적 약자를 포함하여 여러 사회적 취약
계층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기에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시키는 것은 다양성 차원이
라면 모를까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제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시를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과연 나이도 적지 않은 지원자들, 특히 
30대 또는 심지어 40대까지 경제적 능력 부분에서 부모의 재력이 고려되어야 하
는지 의문이다. 과연 경제적 능력 유무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제출하려는 서류가 평가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은 누구나 알 것이다. 경제적 
취약계층이라고 분류되어도 부모나 집안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도 혼자서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지 않으면 
도저히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어쩌면 특별전형의 대상이 되지 
않는 많은 지원자들도 장학금이 아니면 대출을 받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경
우에 해당한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이 부문 쿼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각 법전원이 특별전형의 대상을 자꾸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전원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가지 못하는 비싼 학교가 아니라
는 것을 보여주는 제도이지만 근본적인 고민과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다. 

(2) 지역할당제

현재 수도권 지역 이외에 있는 법전원은 당해 법전원이 있는 고등법원 관할 단위
의 지역에 있는 대학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토론자가 있
는 법전원의 경우 정원의 20%를 전북과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자를 선발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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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있다. 전체 법률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고려라고 할 수 있으며, 아울
러 지방대학의 활로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타당성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확한 통계를 봐야 하겠지만, 대체로 입학쿼터를 두는 경우 이 쿼터에 
의하여 합격하는 학생의 성적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성적보다 낮은 게 일반적이
다. 그런 점에서 여러 요소를 평가하여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느 제도에서는 역
차별의 주장도 있을 법하다. 학생의 능력을 성적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
이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객관적으로 설득력 있는 지표가 입학성적이라고 한다면 
지방 소재 법전원으로서는 정책적으로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생을 탈락시키
면서 더 낮은 성적을 받은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게 변
호사시험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달리 평가될 수 있겠지만, 입학정원 대
비 75%로 정원제나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에 일정한 영
향을 미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법전원이 지
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선도적 기능을 수행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일
시적인 것이 되고 대학의 장기적 발전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 학부교육의 정상화에 기여

법학지식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요소, 학부에서 법학을 전공한 학생의 비율이 3분
의 2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전공의 다양성과 학부교육의 정상적 운용을 위
해 필요하다. 법전원 교수들 가운데는 학부에서 법학교육을 받은 학생을 선호하
거나 심지어 법학을 공부한 적이 있는지, 또는 법학 관련 교과목을 들은 적이 있
는지라도 평가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학부에서 법학교육을 받아야 법전원 입시에서 유리하다면 
법전원 입시가 학부교육을 법학에 집중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다양성을 요구하는 차원에서도 부정적으로 봐야 할 것이다. 

라. 입시의 공정성

두말할 것도 없이 입시는 공정해야 한다. 한 치의 의심도 받지 않도록 관리되어
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입시에 관하여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하는 
방안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다. 그것이 철저하게 법전원 교수
에 대한 불신에서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기야 법전원을 믿지 못하니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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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고 그런 의혹의 눈초리를 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 
법전원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입시에서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권한과 책임을 지는 
것도 법전원 교원들이기 때문에 법전원 교수들에게 제기되는 강한 불신에 입각한 
제도가 달갑게 받아들여지기는 힘들다. 법전원마다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야 좋은데, 교육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그 전제가 교원 불신이라는 점에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한 예로, 법전원의 입시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외부에서 입시에 참여하도록 하
겠다는 방안을 보자. 그러나 이게 법전원 교수들만으로 치러지는 것보다 더 공정
하다고 보는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지원자를 평가하는 쉽지 않을 일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이렇게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는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의문이다. 외부에서 입시에 들어오
면 이 사람은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제척 또는 회피해야 할 사안에 
관여한다고 해도 이를 알 도리가 없는 것 아니겠나? 외부 인사 참여를 반대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제도는 이미 많은 법전원에서 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 법전원마다 입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전원 입시에서 자기소개서에 특정 항목을 기재하지 말라고 하고 심지어 이를 
기재한 경우 결격처리하겠다고 하는 방안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이러한 기재가 
부모의 직업을 보여주거나 암시함으로써 유리한 평가를 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적으면 항상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
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입시를 담당하는 교원은 이런 내용이 적힌 것을 보면 
껌뻑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법전원 교원들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법전원
이 부와 직업의 대물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부모의 직업을 암시하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해도 그것을 ‘평가’하지  그
것을 곧이곧대로 반영하지도 않는다. 지원자로서도 일종의 도박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적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교육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고 법전원이 자율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앞의 두 가지 사례는 교육부가 제시하는 방안이 법전원 입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합하지 않으며 법전원과 그 소속교원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해결방안은 각 법전원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법전원의 자율성을 평가의 요소로 하면서도 오히려 자율성을 제약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법전원 제도의 성공은 결국 교원이 담
보하는 것이다. 교원의 의식과 윤리 그리고 전문성이다. 전문가 집단의 자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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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해야 하고, 그에 상응하여 법전원 스스로 자정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가? 학교등급제에 관한 보도가 있어도 이에 대해 조사를 했는지조차 알려지
지 않는다. 

3. 그 밖의 고려사항

가. 성적평가

엄격한 상대평가제도는 교육과정의 문제이지만 한편으로 입학전형에 영향을 미치
는 사항이다. 상대평가를 엄격하게 하여 성적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없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엄격한 평가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학생
의 성적은 잘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법률가의 자질이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경우 이러한 학생은 다른 길을 가능한 한 빨리 찾도록 하는 것이 옳다. 학생에게 
과도한 환상을 가지도록 성적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교수의 윤
리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과도하게 엄격한 상대평가가 실시되다 보니 학
생에 대한 냉정한 평가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이를테면 성취도가 낮은 학생에게 
D 또는 F를 주려고 해도 그 비율이 필수과목의 경우 4% 이하로 되어 있어 40여
명이 있는 반에서는 1명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그러다 보면 같은 도는 비
슷한 성적의 학생이 둘 이상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C 학점을 줘야 하는 상황
이 발생한다. 입학전형에 신중을 기한다고 해도 적성이 맞지 않은 학생 또는 학
업성취도가 현저히 낮은 학생에게 3년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도 5년 동안 시
험을 봐서 어떻게라도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도록 하는 게 교육자로서 옳은 태
도는 아니라고 본다. 적절한 시점에서 다른 길을 찾을 기회를 주고 그 시점을 넘
어서면 졸업에 대한 두려움은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옳지 않을까. 

나.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입학정원 대비 75%의 합격률이냐 
자격시험이냐를 대비시키기도 하나 장기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으로 되
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입학총정원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법전원이 특권화되고 
안이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새로운 법전원의 진입이 주기적으로 이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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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법전원에 대해서는 인증유예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없이는 입학전형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공정성의 문제를 근본적으
로 치유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다양성보다도 우선 변호사시험 합격 가능성이 우
선적인 평가의 요소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 참고: 미국 로스쿨 인증기준 자료

○ 입학 및 학생서비스

가. 입학허가(admission)

로스쿨은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및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원
과 합치하는 건전한 입학정책과 관행을 유지하여야 한다. 로스쿨은 교육 프로그
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변호사회에 입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지원자
의 입학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기준 501). 건전한 입학정책과 관행은 입학시험성
적(admission test scores),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과 성적평점, 학과외의 활동, 
사회경력, 다른 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 교육이수, 다른 특기, 난관의 극복경험 
등을 고려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석 501-1). 

나. 입학요건(Educational Requirement)

로스쿨의 J.D. 프로그램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인정하는 인증기관의 인
증을 받은 교육기관으로부터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또는 학사학위를 받는 데 필요
한 과정의 4분의 3 이상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 지원자의 경력, 능력 기타 
특성이 법학공부에 적합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특별한 경우에는 로스쿨은 (a)항이 
요구하는 교육요건을 가지지 않은 자에 대하여 J.D. 프로그램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입학허가 담당자(admitting officer)는 지원자의 입학허가를 결정하는 
데 이르는 고려사항을 서술하여 서명하고 지원자의 파일에 첨부하여야 한다(기준 
502).
입학허가를 받은 학생이 등록하기 전 또는 등록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로스쿨
은 학생이 학사학위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공식의 성적증명서와 가능한 경우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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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관련 서류를 수집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공식 성적증명서(official 
transcript)"는 발행학교(issuing school)가 입학하려는 학교(admitting school) 
앞으로 증명하거나 봉인하여 봉인봉투에 넣어 입학하려는 학교에 전달하는 증명
서를 말한다. 로스쿨의 학생정보서비스 담당자가 제출하는 사본은 그것이 입학허
가를 결정할 때는 적절한 것이었을지라도 공식적인 성적증명서가 아니다(해석 
502-1).

다. 입학시험(Admission Test)

로스쿨은 J.D. 과정의 1학년으로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자 모두에게 그들이 학교
의 법학교육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칠 능력이 있는가를 학교 및 지원자가 측정
할 수 있도록 유효하고 신뢰할 만한 입학시험을 치를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입
학허가 결정에서 로스쿨은 시험결과를 적절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그 시험을 개발
한 기관이 제공하는 현재의 가이드라인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시험성적을 사용하
여야 한다(기준 503). 로스쿨입학협의회(Law School Admission Council)가 실
시하는 로스쿨입학시험(Law School Admission Test: LSAT) 이외의 입학시험을 
이용하는 로스쿨은 그 시험이 학교의 법학교육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
는지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효하고 신뢰할 만한 시험이라 것을 입증하여
야 한다(해석 503-1). 

라. 자질과 적합성(Character and Fitness)의 공지

로스쿨은 로스쿨의 지원자에게 변호사회에 입회하는 데 요구되는 성격, 적성과 
다른 자질이 있음을 조언하는 한편, 등록 이전에 지원자가 자신이 실무를 하고자 
하는 주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로스쿨은 
학생의 등록 이후 가능한 한 빨리 학생들에게 성격, 적성 및 기타 자질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로스쿨은 적절하
다고 생각되는 범위에서 로스쿨 지원자의 성격, 적성 기타 자질을 평가하는 데 
입학허가 담당부서가 유용하고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시험, 설문 기타 자료를 채
택할 수 있다. 로스쿨이 지원자의 성격, 적성 기타 자질을 검토하는 경우 학교는 
이러한 검토의 결과 드러나는 지원자의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견해가 비정
통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지원자의 입학거부의 이유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
울여야 한다(이상 기준 504). 



로스쿨 입학전형 개선 모색 좌담회 15

로스쿨은 ABA의 인증을 받지 않은 로스쿨의 학생이라도 뛰어난 성적을 받았으
면 그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고 다음의 경우 그 로스쿨에서 얻은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ABA의 인증을 받지 않은 로스쿨이 당해 로스쿨이 있는 주의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으로부터 J.D.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거나 또는 ABA의 
인증을 받지 않은 로스쿨의 졸업생이 당해 학교가 위치하는 지역에서 변호사시험
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진 경우일 것.
  (2) 그 학습이 기준 304(b)에 규정된 것처럼 '학교 인근지역에 머물면서(in 
residence)' 이뤄지거나 또는 기준 305 및 306에 의하여 학점으로 인정되고, 학
습한 내용이 충실하여 입학허가를 하는 로스쿨에서 학위요건에 필요한 학점을 부
여하였을 것으로 인정될 것.
ABA의 인증을 받지 못한 로스쿨에서 뛰어난 성적을 받아 당해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 인정되는 것은 입학허가를 받은 대학에서 J.D.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 요
구하는 학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기준 506).

○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정보의 공표

로스쿨은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실제상활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공정하고 엄격한 방식으로 공표되어야 한다(기준 509). 다음 
카테고리의 소비자보호정보는 기본적인 것으로 본다(해석 509-1).
  (1) 입학 관련 정보
  (2) 등록금, 수수료, 생활비, 재정지원 및 환불
  (3) 등록 관련 정보와 졸업률
  (4) 교수진과 직원의 구성비 및 수
  (5) 커리큘럼(curricular offerings)
  (6) 도서관 도서 등(resources)
  (7) 물리적 시설
  (8) 취업률 및 변호사시험 합격률

○ 학생 대출 프로그램

로스쿨은 학생의 대출상 의무가 발생할 때 및 졸업 이전의 시기(at the in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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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tudent's loan obligations and prior to graduation)에 부채 상담 등을 통하여 
학생의 대출금 지급불능상태(default)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기준 510).

○ 학생지원 프로그램

로스쿨은 등록을 했거나 등록할 예정이거나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정확한 학생
기록, 학습상 조언 및 카운슬링, 우수한 경력관리 및 고용기회를 갖기 위한 능동
적인 경력관리 카운슬링 서비스 등 기본적인 학생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로
스쿨이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 않을 경우는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로스
쿨이 소속하는 대학교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입증
하여야 한다(기준 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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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한국 로스쿨 입학제도의 문제점

 – 공정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1)

홍성수 /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Ⅰ. 들어가며 

로스쿨 도입 취지는 대개 법률가의 전문성 증대, 법률가의 다원성 증대, 변호사 
다량 배출, 새로운 법조직역 개척, 교육 정상화, 법률가 지역균형 확대, 경제적·사
회적 약자 법률가 진출 확대, 고시낭인 문제, 변호사 배출의 탈국가화/분산화, 폐
쇄적인 법조문화 극복 등이 거론된 바 있다.2). 이 중 이 글은 두 가지 쟁점을 집
중해서 다룬다. 하나는 도입 취지 중 ‘다원성’이다. 로스쿨이 과연 법조인 인적 
구성의 ‘다원성’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또 다른 하나는 ‘공정성’이다. 
로스쿨 도입 취지 중 ‘공정성’은 언급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로스쿨에 반대
하고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로스쿨의 ‘공정성’에 주로 의문을 제기한다. 
“사시만큼 공정한 제도는 없다”는 구호가 그 주장을 대변한다. 공정성은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아니지만 로스쿨을 비판하는 가장 중요한 열쇳말이라는 점에서 중요
성을 갖는다. 그리고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공정성’과 ‘다원성’은 서로 밀

1) 이 글은 조선대학교 국제학술대회: 한국, 미국, 일본 법학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 - 우리나라의 법학교육 이대

로 좋은가?,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사)전국법과대학교수회 주최, 조선대학교 모의법정, 2016년 5월 20일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발표를 위한 초고이므로, 인용은 저자와 이메일(sshong@sm.ac.kr)로 상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김창록, “한국 로스쿨의 의의와 과제”, 저스티스, 146-2, 2015; 김창록, “한국 로스쿨제도의 현단계와 전망”, 법

학논고, 32, 2010; 이상수,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로스쿨제도”,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온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필맥, 2006 참조.

mailto:sshong@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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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얽혀있다. 지금 로스쿨과 사시 존치를 둘러싼 난맥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공정성과 다원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발
표자의 생각이다. 

Ⅱ. 로스쿨에서의 ‘공정성’의 의미

로스쿨제도는 당연히 ‘공정’해야 한다. 그런데 로스쿨에서 추구하는 공정성은 ‘입
학관리의 측면에서’의 공정성, 형식적 공정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로
스쿨에서의 공정성은 ‘입학관리의 공정성’을 포함하면서도, 보다 넓은 의미의 실
질적인 공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다원성으로서의 공정성’이다. 여기
서는 로스쿨의 이념적 목표 중 하나였던 ‘다원성’을 공정성의 한 측면으로 이해하
고자 한다.3)4) 

1. 로스쿨의 신뢰할 수 없는 공정성

1) 형식적 공정성의 문제

로스쿨에서도 형식적 공정성은 중요하다. 즉, 시험관리를 공정하게 해야 하며, 특
히, 편견이나 개인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 그런데 로스쿨의 시험
관리는 사시보다 훨씬 까다롭고 복잡하다. 즉, 자의와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빈
틈이 많은 제도이고,  그것을 치밀하게 틀어막지 않으면 구멍이 곳곳에 날 수 있
는 제도다. 그리고 실제 현실에서도 빈틈을 이용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3) 실제로 다원성, 공정성, 평등, 반차별 등을 하나의 이념적 범주로 활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예컨대, 배심원

의 다원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과제로 Cheryl Thomas, Diversity and Fairness in the Jury System, Ministry

of Justice Research Series 2/07, 2007; 로스쿨에서의 공정성과 다원성의 과제를 연결시키는 ennard Strickland,

“Rethinking Fairness, Diversity, and Appropriate Test Use in Law School Admission Models: Observations

of an Itinerant Dean”, University of Toledo Law Review, 743, 1999-2000 참조.

4) 공정성이 로스쿨의 유일무이한 목표는 아니라면서, 다른 목표, 예컨대 다원성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견

해(천경훈, “로스쿨 입시 다양성도 중요하다”, 중앙일보, 2016년 5월 9일자,

http://news.joins.com/article/19996372)가 있는데, 그 전반적인 취지에 동감하지만, 이것은 자칫 로스쿨의 다

른 목표(예컨대 다원성)을 위해 공정성이 희생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보다는 공정성의 의

미를 확장하여, 다원성의 의미를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론적으로도 옳고,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물론, 이 글의 전반적인 취지는 공정성이 다원성을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

니라고 생각되며, 큰 틀에서 발표자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다만, 이 글은, 발표자와는 달리, 다원성을 공정성

의 한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다.

http://news.joins.com/article/1999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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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기소개서 문제를 살펴보자. 자기소개서(이하 ‘자소서’)에 부모에 관련된 
사항을 적은 것이 무조건 불공정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자소서를 쓰다
보면, 본인의 경험이나 법조인을 희망하게 된 동기에서 부모의 영향이 있는 경우
가 있을 수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문제가 된 사례와는 달리, 법을 몰라서 사기
를 당했던 부모를 보면서 법조인의 꿈을 키운 경우도 있고, 사회적 약자로서 고
통받았던 부모님 하에서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꿈꾸게 된 경우도 있다. 이러
한 기술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능사인 것인 아니다. 물론 부모의 구체적인 
직책이나 지위, 성명을 적는 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지만, 그걸 준수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예컨대, ‘고위법관을 지낸 아버지의 영
향으로 (...)’라고 쓰는 것도 금지해야 할까? 이것이 금지되어야 한다면, ‘평생 농
사를 짓고 살아온 어머니의 영향으로 (...)’라고 쓰는 것도 금지되어야 할까? 이 
점에 관련해서도 어차피 ‘완벽한’ 답은 없다. 부모 관련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을 
유리하건 불리하건 그 어떠한 것도 금지한다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어떤 제한을 두더라도 ‘전면 금지’하지 않는 
한,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 틈을 편견이나 부정이 파고들 수 있는 
것이다.5) 
일부에서는 자소서 부모 사항 기재와 실제 합격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강조
한다. 실제로 서울대의 경우 “3년간 서울대 로스쿨 지원자 중 부모가 판사라고 
밝힌 5명은 모두 떨어졌다”며, “전수조사 결과 부모가 고위 공직자, 법조인 등인 
지원자의 합격률이 다른 직업군에 비해 낮았다”고 한다.6) 어차피 그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확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문제가 안된다
고 보는 문제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실제로 전관예우 문제에서도 ‘전관의 청
탁’과 ‘실제 사건 영향’ 사이의 인과관계는 불명확하다. 심지어 일부 로스쿨 교수
들이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관들은 ‘오히려 청탁을 하면 불리해지기도 한
다’고 항변한다. 하지만 실제 인과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그런 영향을 의심할 수밖
에 없고, 그것이 ‘불신’의 원인이 되는 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자소서
에 ‘좋은 집안’임을 과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전관의 청탁이 가능한 한, 좋은 집
안 출신도 아니고 전관에게 사건을 맡길 능력이 없는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

5) 예컨대, ‘친인척 중 법조인이 많은 환경에서 자라나 자연스럽게 법조인을 결심하게 되었다’ 라고 쓴 경우는 허

용되어야 할까? 만약 입학위원들이 ‘이런 학생이 나중에 잘하더라’라는 ‘호감’을 갖고 좋은 점수를 주는 경향

이 있다면 문제가 안된다고 할 수 있을까?

6) “24명중 16명 “부모-친인척이 법조-법학계 인사” 자소서 기재“, 동아일보, 2016년 5월 3일자,

http://news.donga.com/3/all/20160503/779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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낄 수밖에 없다. 실제 영향력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우연히’ 합격하거나 ‘승
소’한 사건에서는 ‘가정배경’ 또는 ‘전관’의 힘이었다고 생각하고, ‘불합격’하거나 
‘패소’한 사건에서는 ‘이렇게 해도 안되는 거였구나’라고 생각한다.7) 어쨌든 힘 
없는 사람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되는 것이다. 로스쿨을 보는 외부자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제는 정성평가의 전반적인 운용을 안이하게 처리해온 데에서 기인한다. 
자소서나 면접 채점을 할 때, 로스쿨에서는 현직 교수들이 위원이 된다. 그런데 
그 위원들은 자소서나 면접을 어떻게 진행하고 채점해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시처럼 간단한 ‘지침’ 정도만 제공
받고 바로 투입된다. 기껏해야, 입시일 직전에 통보함으로써 ‘누가 위원이 될지 
모르게 하는 것’ 정도가 공정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마저도 절반 이상
의 로스쿨 교수들이 채점에 동원되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 예컨대, 사시에
서는 ‘직전 통보’가 나름 의미가 있다. 수천 명의 법학 교수 중에 극히 일부가 낙
점되기 때문에, 입학위원이 될 것을 미리 예상하여, 수험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지극히 낮기 때문이다.8) 하지만 이 점에서 로스쿨체제는 훨씬 취약하
다. ‘출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청탁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법조계는 매우 좁다. 소위 ‘금수저’ 집안 출신이라면, 한 다리
만 건너면 지망하려는 로스쿨의 재직 교수 한 두 명을 알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
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봐서 상의 또는 청탁했던 교수가 실제로 입학위원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물론 그 교수가 그 학생을 채점하는 조에 배당될 가능성
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지만 말이다. 물론 대부
분의 청탁은 – 전관 청탁에서 그러하듯 – 직접적으로 ‘합격시켜 달라’는 것보다는 
그냥 ‘입시 상담’을 하는 정도인 경우가 많을지 모른다.9) 그리고 입시에 직접 관

7) 이러한 문제 구도에 대해서는 김두식, 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창비, 2009 참조.

8) 정확하게는 이 역시도 ‘신뢰’의 문제이다. 실제로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대학교

수들이 그렇게까지 부패했을거라고 불신하지는 않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부도덕하게 명백한 부정을 저지르는 

교수들은 없을거라고 개인적으로도 믿는다.

9) 그 연락의 정확한 빈도는 알 수 없지만, "정상적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온다"고 묘사되곤 한다. “직격 

인터뷰: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펴낸 로스쿨 신평 교수”, 주간조선, 2405호2016.05.02.,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1&nNewsNumb=002405100001), 역시 로스쿨 입학에 

관한 청탁이 사실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로스쿨 부정입학, 내가 입 열면 큰일난단 교수 많아"(서완석 전국

법과대학교수회 회장 인터뷰),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6-04-19, http://www.nocutnews.co.kr/news/4581201);

“로스쿨 도입 추진한 이은영 前 의원 ‘대수술 안 하면 없어지는 게 낫다’”,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

승부’, 2016.5.3. http://www.ytn.co.kr/_ln/0103_201605032023592822 등 참조). 어쨌든 이런저런 문의를 받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추정해 본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1&nNewsNumb=002405100001
http://www.nocutnews.co.kr/news/4581201
http://www.ytn.co.kr/_ln/0103_20160503202359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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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지 않는 교수인 이상, 특별한 정보를 줄 것도 없을 것이다. 로스쿨 입시의 
특성상 합격에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렇게 상담에 응한 교수도 별다fms 문제의식 없이 상담을 해주고, 또 대부분은 실
제 입시에서 그 학생에게 특별히 이익을 주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중
요한 것은 그 학생이 그 로스쿨에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 교수는 그 사실
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 영향력이 없다고 해도, 그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집안 출신과 그렇지 않은 집안 출신의 응시생이 나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입시 영향이 없으니 문제 없다’고 한다면, ‘상담’ 한 번 해 볼 수 없는 응시
생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가 있을까?
사시에서도 완벽한 공정성은 불가능하듯이, 로스쿨 시험관리에 있어서도 완벽한 
공정성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것이 나름의 공정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로스쿨제도
는 사시제도에 비해 참 복잡하고 까다로운 제도다. 그런데 로스쿨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다. 심지어, 입시 요강에 금지 규정을 둔 로
스쿨에서 그것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조차 없었던 사례도 적발되었을 
정도다.10) 결국,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어온 로스쿨 입시는 결국 로스쿨에 대한 
정당성을 허무는 결정타가 되었다. 여전히 대부분의 로스쿨 합격자들은 부당한 
청탁이나 가정배경 등에 힘입어 합격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지만, 실제로 합격 여부에 영향을 준 사례는 적을 수도 있다. 하지만 문
제는 외부자의 입장에서 로스쿨은 신뢰할 수 없는 제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실
제’로 얼마나 공정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말이다. 

2) 실질적 공정성의 문제

로스쿨이 과연 실제 입시 결과 면에서 더 공정한 결과를 낳았는지도 문제다. 로
스쿨 입시의 실제 결과가 공정하다면, 성별, 소득수준, 출신학부, 연령, 기타 사회
적 취약계층 비율 등에 있어서 사시보다 진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부
분에 관련한 로스쿨의 실제 실적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예컨대, 이호선 교수의 
연구는 출신 학부 편중, 경제적 배경, 부모의 지위 등에 있어서 로스쿨이 유의미

10) 사정이 그러하다보니, 사고 후 대처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몇 달전 로스쿨 자소서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로

스쿨은 개별적으로나 조직(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차원에서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사실무근’이라는 취

지의 주장만 되풀이했다. 몇 달 후 교육부 발표가 있고 나서야 수세적으로 “법전원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량있는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2016년5월13일)라는 입장을 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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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음을 잘 보여준다.11) 특히 이재협 교수 외의 연구12)와 
참여연대의 '로스쿨 도입 5년 점검보고서'(2013)가 사법시험에 비해 인적 다양성
이 향상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반면, 이 연구에서는 소위, 상위권 로스쿨만 놓고 
보면 얘기가 전혀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어 있다.13) 또한, 로스쿨 신입생 중 ‘학
부에서 로스쿨로 직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면, 아무리 다양한 학부 전공자가 유
입된다고 그 의미가 줄어든다.14) 그런데 로스쿨, 특히 상위권 로스쿨은 연소자 
위주로 합격생을 뽑아왔음이 주지의 사실이다.15) 문제의 핵심은 연소자여서가 
아니라, 학부에서 로스쿨로 직행하는 학생들을 주로 뽑아 왔다는 점에 있다.16) 
설사 30대 합격자라고 해도 대학 졸업 후 로스쿨 입시에 삼수, 사수를 거듭해서 

11) 이호선, 앞의 글 (“한국 로스쿨 체제, 과연 사법시험의 대안인가?”) 참조.

12) 이재협 외, 앞의 글 참조.

13) 실제로 상위권 로스쿨이라고 평가되는 3-5개 로스쿨의 통계치를 보면 명문 학부 출신자 비중이 매우 높다.

이 점은 로펌, 법원, 검찰에서 상위권 로스쿨 출신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점은 사시 시절 비교

해서 별 차이가 없다)을 고려할 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상위권 학부 출신이 아니면, 상위권 로스쿨에 갈 수 

없고, 상위권 로스쿨에 가지 않으면, 대형로펌이나 판사, 검사가 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의 경우, 6년 내내 150명 정원을 서울대 약 100명, 연/고대 약 30명, 나머지 특수대(경찰대,

카이스트 등), 외국대학 출신 약 20명으로 채워왔다 (참조: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400). 나머지 상위권 로스쿨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또한 

연령을 봐도 2015년 입학생 중 31세 이하가 고려대 100%, 서울대 97.4%, 성균관대 97.6%, 한양대 96.3%이다

(참조: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75). 이런 현실을 두고, '전체 로스쿨 평균을 내

면 다양성이 증진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호선, 앞의 글(“한국 

로스쿨 체제, 과연 사법시험의 대안인가?”에서와 같이 소위 ‘SKY 점유율’을 별도로 비교하는 것이 별도로 필

요하다. 이에 따르면, 비로스쿨대학 출신자의 사법시험 점유율이 6.73%인데 반해, SKY 로스쿨 점유율 1.38%,

인서울 로스쿨 점유율은 2%에 불과하다.

14) 사시 시절에도 이런 유형의 합격자는 적지 않았으며, 다양한 학부 전공자 유입이 로스쿨 다양성의 핵심이었

다면, 굳이 로스쿨이라는 엄청난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없었다. 실제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사시 합격자 

중 비법학전공자은 23.6%였다. 본인 전공 공부를 사실상 포기하고 신림동에서 수험준비에 돌입하는 경우는 별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2000년대 이후 대학생들은 고시 준비를 하면서도 학점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 추

세다. 2000년대 이후 사시에 합격한 비법학 전공자들의 학점을 조사해보면 (로스쿨의 비법학전공자들에 비해)

크게 낮지 않을거라고 생각한다. 즉 사시체제에서도 다양한 우수 학부 전공자의 유입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있

었을 것이다.

15)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로스쿨 입학생 가운데 30세 이하가 82.4%였는데, 특히 상위권 로스쿨이 더욱 

심하다. 서울대는 97.8%, 고려대는 99.5%, 연세대는 96.2%였다. 2014년 서울대 로스쿨 합격자의 153명 중 만25

세 이하가 113명(73.9%)로 압도적이고, 26∼28세가 25명(16.3%), 29∼30세는 7명(4.6%), 31세 이상은 불과 8명

(5.2%)이었다. 대부분 학부-로스쿨로 직행한 사례라고 추정하기에 별 무리가 없다.

16) 그래서 미국 로스쿨에서는 입학자의 연령 뿐만 아니라, 사회경력 1년 이상이 몇 명, 3년 이상이 몇 명 이런 

식의 통계를 공개한다. 공개된 자료를 보니, 하버드로스쿨 입학자의 63%가 2년 이상 사회경력자고, 콜롬비아

로스쿨 입학자는 30대 이상이 2%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연소해 보이지만, 69%가 사회경력자다. 만약 23세에 

졸업해서 6년간 사회경험을 쌓아 29세에 로스쿨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면, “30대 이상 연장자가 적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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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한 경우라면 ‘로스쿨 직행자’와 별다르지 않을 것이며, 20대 합격자라도 의미
있는 사회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로스쿨은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유입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17)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 상반된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 두 연구를 차치하더라
도18) - 추론을 해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 뒤에서 더 얘기하겠지만, 발표자는 
하위소득자보다는 중위소득자의 로스쿨 진입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통계자료를 보면,19) 로스쿨에 하위소득자가 상당히 많지만 중
(하)위소득자는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서울대의 경우 신입생 152명 중 93명
이 장학금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가계소득이 2천만원 이하가 28명, 2천-3천만
원이 7명, 3천-4천만원이 5명, 4천-5천만원이 5명, 5천-6천만원이 1명. 기사대
로라면, 152명 중 106명의 가계소득이 6천만원 이상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즉,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학생이 상당히 많은 반면, 소득 2천-5천만원 정도의 
애매한 중하위 소득층의 학생들은 많지 않다. 이 정도 소득 수준 가구의 출신 학
생들이 상당히 적다고 추정된다는 것이다.20)

요컨대, 부실한 입학관리와 더불어, 실제 결과의 측면에서도 공정성과 다원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로스쿨의 현실이다.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로스쿨의 입시제도는 점점 사회적 신뢰를 상실해왔던 것이다. 

2. 로스쿨에서 추구하는 공정성의 의미

1) 사시의 공정성과 로스쿨의 공정성

위에서 언급한 ‘현실’의 문제를 좀 더 파고들기 위해서는 로스쿨이 추구하고자 했
17) 그런 점에서 서울변회에서 이 문제를 ‘연령 차별’로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은 문제의 본질과는 다

소 거리가 있다.

18) 이호선, 앞의 글(“한국 로스쿨 체제, 과연 사법시험의 대안인가?”; 이재협, 앞의 글 참조.

19)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18%, 가구소득 2000만원 미만”, 조선일보, 2015년 5월 16일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5/16/2015051600011.html

20) 물론, 중위 소득자 가운데 사정에 의해 장학금 신청을 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

에 모든 것은 잠정적인 추론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정도의 자료를 놓고, 기사 제목처럼 "서울대 로스쿨 신입

생 18%, 가구소득 2000만원 미만"이라는 사실에만 주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발표자의 생각이다. 오히려 

이런 자료라면 "서울대 로스쿨 신입생 중하위 가구소득자 거의 없어..."라는게 더 핵심일 것 같다. 가구소득 2

천만원 미만인 사람이 18%나 차지하는 상황에서  '귀족학교'라는 식으로 공세를 퍼붓는 것은 부당해 보이지

만, 그렇다고 현재 로스쿨이 사회계층이동문제에 있어서 충분한 실적을 보여줬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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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공정성의 의미를 좀 더 파고들 필요가 있다. 먼저 사법시험 합격자를 가릴 때
의 공정성과 로스쿨 합격자를 가리는 공정성이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시는 ‘과거’에 수행한 법학공부의 결과가 누가 더 우수한
지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는 시험이다. 반면, 로스쿨 입학은 ‘장래’에 법을 공부
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질’과 ‘잠재력’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가리는
게 기본이다. 여기에 로스쿨별로 상이한 교육철학과 인재상, 특성화가 합격에 영
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정량’요소보다
는 ‘정성’요소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정량요소 반영비율의 조정 정도로는 이러한 
기준으로 합격자를 가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정성요소가 있다는 것은 해당 
대학의 ‘입시정책’이 서류(자소서)평가나 면접평가를 통해 반영된다는 것을 뜻하
며, 여기에는 – 사시체제에 비해 – 주관적 의도(시험위원 개인의 의도 + 로스쿨
의 조직적 의도)가 개입될 수 있다. 로스쿨제도에서는 개별 로스쿨에게 이러한 
의도적인 개입을 용인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선발방법
은 사시와 같이 형식적 공정성 면에서 완벽한 제도를 운용해왔던 한국사회에서는 
더욱 더욱 낯설게 느껴지거나, 심지어 그 자체로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로스쿨의 선발방법은 ‘독’이자 ‘약’이다. 정성요소에 산재한 여러 
‘빈틈’을 뚫고 수많은 자의와 편견이 개입될 여지도 있지만, 거꾸로 그 점을 활용
해, 로스쿨마다의 특성화를 통해 법조인력을 더욱 다양화하고 전문화할 수도 있
고, 한 때 사시의 중요한 기능이었던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의 가능성도 오
히려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사시보다 더 강력한 사회이동의 기제를 
만들 수도 있고, 우리 사회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법조직역의 인적 구성을 가능
하게도 해준다. 로스쿨은 우리 사회가 목표로 하는 법조직역의 이상향을 주조해
낼 수 있는 제도다. 물론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다.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로스쿨
은 사시보다 그런 역할을 하기에 더욱 적합한 제도다. 그리고 그런 제도를 두기
로 결정한 이상, 정성요소를 활용한 로스쿨의 합격자 선발은 불가피한 것이다. 로
스쿨의 ‘자율’이라는 힘을 발휘해서 각 로스쿨이 생각하는 인재를 뽑는 권한은 로
스쿨제도의 요체이며, 혹여 ‘공정성’을 빌미로 이것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라는 것
은 로스쿨제도를 폐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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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원성으로서의 공정성

이 때 로스쿨이 추구하는 공정성에는 ‘다원성’(diversity)이라는 핵심적 가치가 
내포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다원성은 고시학원-사시-사법연수원으로 이어
지는 사시제체의 ‘획일성’, ‘국가중심성’과 구분되는 로스쿨만의 고유한 장점이다. 
로스쿨의 다원성은 다양한 로스쿨, 다양한 교육내용, 다양한 교수진, 다양한 학생 
인적 구성을 뜻하는데,21) 아래에서는 이 중 ‘입학생의 다양한 인적 구성’의 중요
성을 ‘공정성’의 한 측면으로서 다뤄보고자 한다.
먼저 로스쿨 입학생의 다양한 인적 구성은 곧 법조직역의 인적 구성을 좌우한다
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로스쿨체제 하의 법조인양성제도의 특징은 1) 잠재력
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2) 교육을 시키고, 3)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즉 최
소자격에 미달하지 않는 한) 법조인으로 만드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즉, 로스쿨 
입시 자체가 법조인이 되는 중요한 관문이 되는 것이고, 실제 현재 우리 법조인
양성제도 하에서는 (사시가 예정대로 폐지된다면) 이에 관한 일체의 예외도 없
다. 더군다나 로스쿨 정원과 변시합격자가 제한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원 
제한이 없는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로스쿨 입시’라는 관문의 의미는 
더더욱 중요하다.22)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법조
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며, 그 관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교육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법조인으로 직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뿐만 아니라, 
검사와 판사에 이르기까지 로스쿨 입학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불가
능하다. 로스쿨 입학생들의 인적 구성이 다원화되지 않으면, 대법관, 헌재재판관 
등 최고위법관 후보군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로스쿨 입학자의 인적 구성
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래서 ‘한국의’ 로스쿨 입시는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고 더욱 엄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1) 미국 로스쿨의 다원성 문제에 대한 수많은 문헌이 있지만, 예컨대 Michelle J. Anderson, “Legal Education

Reform, Diversity, and Access to Justice”, Rutgers Law Review, 61(4), 2009, 1011-1036쪽; Linda F.

Wightman, The Threat to Diversity in Legal Education: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onsequences of

Abandoning Race as a Factor in Law School Admission Decisions,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72,

1997, 1-53쪽 참조.

22) 미국에서 로스쿨 입시가 법조계의 인적 구성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는, Paula Lustbader, “Painting Beyond

the Numbers: The Art of Providing Inclusive Law School Admission to Ensure Full Representation in the

Profession”, The Capital University Law Review, 40, 2012, 71-148쪽 참조. ABA의 법조계의 다원성을 위한 

보고서에도 법조다원성을 위해서는 로스쿨 다원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Elizabeth Chambliss,

Miles to Go: Progress of Minorities in the Legal Profession, American Bar Association, Commission on

Racial and Ethnic Diversity in the Legal Profession,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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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로스쿨 입학 구성의 다원성은 그 자체로 ‘공정성’을 상징한다. 사시와 
같은 시험제도에서는 입시관리를 100%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각자 시험에 투여
하는 물적 자원의 규모가 – 예컨대, 부모의 재력에 따라 – 다를 수밖에 없고, 이
를 통제할 수 없는 한, 실질적 공정성을 완벽하게 담보할 수는 없다. 앞서 얘기
한대로, 90년대 이후의 사시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점에서 로스쿨은 상대적인 장점을 갖는다. 만약 부모의 재력, 가정환경 
등의 요소가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다면, 시험합격자의 인구 구성은 아마 실제 
인구 구성과 비슷해야 할 것이다. 다소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여성이 전체 인구의 
절반이라면 합격자의 절반도 여성이어야 하고,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10%라면 
합격자도 10%는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꼭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단
순히 형식적 기회의 평등만 주어져서는 법조인이 되기 힘든 사회적 약자를 적극 
배려하는 입시정책이 실질적 공정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23) 실제로, 
미국 로스쿨에서는 충분히 대표되지 않은 소수자들(underrepresented 
individuals)을 합격시켜서 법조인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의 “훌륭한 목표”이며, 이
것이 법전문직과 사회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미국 사회의 사회적 
합의다.24)

한국로스쿨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별전형’25)제도는 ‘실질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26) 보통, 특별전형은 ‘적극적 평등화조치’(affirmative 
action)의 한 형태로 이해된다. 하지만, 적극적 평등화조치를  넓은 의미로 보면, 
사후보상(forward-looking)적 방법에 해당하는 쿼터제나 가산점제뿐만 아니라, 
정성평가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입학위원들을 교육·훈련한다거나, 입학 이전에 
로스쿨 접근성을 더 강화하는 다양한 방법들(장학금 지원, 특별교육 지원 등)도 
포함된다.27) 즉, 특별전형 외에도 형식적인 기회균등을 ‘실질화’시키기 위한 다양

23) 입학사정관전형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지원자들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김회용, “공정성 개념 

분석과 대학입학사정관 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 교육사상연구, 25-1, 2011, 28-35쪽 참조.

24) Alex M. Johnson, Jr. “Knots in the Pipeline for Prospective Lawyers of Color: The LSAT Is Not the

Problem and Affirmative Action Is Not the Answer,” Stanford Law & Policy Review, 24, 2013, 379-380쪽 

참조.

25) 로스쿨마다 다르지만, 보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농어촌지역출신자, 북한이탈

주민, 산업재해피해자, 다문화가정, 아동복지시설 재원경력자, 한부모가족지원복지시설 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대략 5% (입학정원 2000명 중 약 100명) 정도를 매년 선발해 왔다.

26) 특별전형제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런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문헌으로, 최유경, “법학전문대학원 진입장벽 완화 수단으로서의 특별전형제도: 그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법학, 56(4), 2015, 223-262쪽 참조.

27) 적극적평등화조치의 다섯가지 범주를 제시하는 Robert S. Taylor, “Rawlsian Affirmative Action”, Ethics,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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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들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 공정성을 위해서는 특별전형은 
필요하다. 하지만, 전체 입학생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다원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지를 고민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반전형의 공정성/다원성 확보에도 많은 노
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다원성의 확보에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특별
전형제도는 자칫 5%에게만 그런 기회를 허용하고 나머지 95%에게는 그러한 고
려가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오도될 여지도 다분한 제도이며, 위헌 여부 등 복잡
한 문제까지 내포하고 있어서, 다원성 확보의 만능키로 활용할 수만은 없는 제도
다.28)

다원성을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법조직역에 대한 접근성으로 이해해도 좋다. 이
렇게 보면, 문제의 핵심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일례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법)전문직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을 경주해왔다.29) 이러한 취지에서 발간된 보고서들을 보면, 보다 다양한 사람들
이 전문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초중고부터 대학, 인턴, 취업, 경력개발 
등의 과정에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를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다원성 확보를 
위해서는 로스쿨 입시를 잘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들 보고서에
서처럼 각 단계 단계마다의 조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바로 로스쿨 
입학제도의 특징이 도출된다. 이러한 전사회적인 조치에 로스쿨이 유기적으로 연
계되어, 전반적인 법조구성의 다원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단 

2009, 478쪽 참조. 여기서는 ‘범주1: 형식적 기회평등을 위한 차별금지’, ‘범주2: 형식적 기회평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교육훈련, 모니터링 등’, ‘범주3: 소수자에 대한 보상적 지원을 위한 특별훈련 프로그램, 재정 지

원 등’, ‘범주4: 소수자 가산점제도’, ‘범주5: 소수자 쿼터제’를 제시하고 있다. 적극적 평등화조치는 보통 사후

보상/과거지향적(forward looking)인 것과 미래지향적인 것(backward-looking)으로 나뉘는데, 가산점제도나 쿼

터제는 전형적인 사후보상으로서의 적극적 평등화조치로 이해된다. 적극적 평등화 조치의 다 형태에 대해서는 

Kenneth L. Karst, “The Revival of Forward-Looking Affirmative Action”, Columbia Law Review, 104(1),

2004, 60-74쪽 참조.

28) 그런 점에서 특별전형은 10%로 늘리는 식(‘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2014년 12월 2일)으로 충분한 대안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

29)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에서는 1986년 ‘인종과 민족 다원성 위원회’(Commission on Racial

and Ethnic Diversity)을 설립하였고, 이 위원회에서 “Miles To Go: Progress of Minorities in the Legal

Profession”라는 보고서를 1998년, 2000년, 2004년에 발간한 바 있다. 또한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Miles to Go in New York; Measuring Racial and Ethnic Diversity among New York Lawyers” (Report of

the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committee on Minorities in the Profession), 2007 참조. 영국의 경우에는 

Bar Council, Equality and Diversity Code for the Bar, Bar Council, 2004; Law Society, Delivering Equality and

Diversity: A Handbook for Solicitors, Law Society, 2004; Fair Access to Professional Careers: A Progress report

by the Independent Reviewer on Social Mobility and Child Poverty, 2012; Unleashing Aspiration: The Final

Report of the Panel on Fair Access to The Professions; SPADA, Social Mobility Toolkit for the Professions,

2012; L. Macmillan, Social Mobility and the Professions, CMPO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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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로스쿨이 더 다양해질 수 있고, 로펌 인턴십이 
공정하게 운용되어야, 로펌 취업에서 더욱 공정해질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로스쿨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3) 다원성을 위한 기제로서의 정성평가

이러한 로스쿨만의 입학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제가 바로 정성평가다. 
로스쿨이 정성평가를 두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다. 첫째, 로스쿨은 이미 법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조인이 되기 위한 소양
과 잠재역량이 있는 사람을 뽑아 법공부를 시켜서 법조인이 되게 하는 시스템이
다. 그런데 잠재역량을 평가하려면 리트, 학점 등 수치화된 요소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정성요소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정성평가는 개별 로스쿨의 ‘이념적 목표’, 
‘사회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예를 들어 어떤 로스쿨이 ‘공익적 법조
인 양성’을 사명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정량요소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는 없
다. 학점, 리트점수가 높다고 공익적 지향을 가진 예비법조인이라고 추단할 수 없
기 때문이다. 결국 지원자가 평생 걸어온 여정을 통해 그가 공익적 법조인으로서 
그 로스쿨의 ‘지향’에 맞는지를 ‘정성적 요소’를 통해 평가하는 수밖에 없다. 셋
째, 정성평가는 소수자의 불리함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다.30) 한국에서는 ‘시험’이 이런 면에서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시험은 그 자체로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은
둔과 독학은 더 이상 수험생활의 전형이 아니며, 생활비의 증가, 불확실한 수험기
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약자의 시험합격을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되었
다. 반면 로스쿨에서는 입학전형요소별 비율을 조정하는 것 외에도,31) 정성요소
(서류전형과 면접)에서 유리하게 채점하는 것으로 가능하다. 반면 사시체제에서
는 그렇게 인위적인 시험(출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32) 사
시합격자의 인적 구성이 특정계층에 편향되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해도, 출제방침

30) 이는 입학사정관 제도의 도입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대교협 연구보고서에서는 입학사정관제가 

수능 점수 위주의 선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고, 당장의 성적 보다 ‘잠재력’을 보고 뽑는 제도라는 점

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대학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박남

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8, 18쪽 참조.

31) 예컨대, 입시사정결과 특정한 전형요소가 일부 계층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다음 해에는 그 

반영비율을 축소할 수 있다.

32) 미국의 입학사정관 제도를 신입생 구성 비율을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하는 김회용, 앞의 글,

4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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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정하는 식으로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정성평가에서는 이
러한 요소들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약자의 불이익을 저지하는 다양
한 방법들을 개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별 로스쿨은 그 로스쿨의 ‘사명’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논쟁하고 구성
원들 사이의 광범위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쉽게 말해, 채점을 하게 될 교수들
이 우리 로스쿨이 어떤 사람을 뽑아 어떤 법조인을 양성할 것인지에 대해 최소한
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입학위원은 지원자의 잠재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을 훈련받아야 한다. 잠재역량을 가진 사람, 우리 로스쿨의 사명에 
맞는 사람을 뽑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자소서와 면접을 통해 그 적임자를 찾아낼 
수 있는 기법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33) 사회적 약자의 불리함을 시정하기 위한 
정교한 평가기준을 만들고, 적임자를 가리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입학위원들을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34) 실제로 정성요소의 평가방법은 결코 간단
하지가 않다.35)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지금처럼 하루 전에 입
학위원직을 통보받은 교수들이 아무런 교육·훈련 없이 입학위원으로 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각 로스쿨의 인재상에 대한 내부적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고, 그러한 인재상에 따라, 응시생들의 어떤 측면을 어떻게 평가해서 채점할 것인
지를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로스쿨이라면, 글로벌 역량이 
있는 인재들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각 전형요소 
반영비율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문제를 넘어, 자소서나 면접에서 이것을 가려
내는 합리적이면서도 일관된 방법을 연구하고, 그 점을 입학위원들이 숙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로스쿨 교수들 중에 ‘정성평가’의 의의에 대해 제대로 이
해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정성평가를 어떻게 운용해야 하
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 로스쿨 내부에서 정성평가를 어떻
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교수들 사이의 충분한 상호토론이 있었을까? 대학입시

33) 입학사정관제에서 입학사정관의 역량이 평가의 ‘질’을 좌우하고, 그것이 ‘공정성’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점에 대해서, 대학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박남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8,

28, 76-83쪽 참조.

34) 그래서 학부 입시에서는 그 방법을 1년 내내 연구하는 전담인력(입학사정관)까지 두고 있다. 그런데도 문제가 

여전히 많다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하물며 그런 노력조차 거의 없는 로스쿨에서 자소서와 면접을 통해 잠재

역량을 평가하여 그 로스쿨의 사명을 실현할 신입생을 선발한다? 외부자의 입장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

가 나오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35) 로스쿨 제도의 도입과 함께 한국사회는 본격적으로 ‘정성평가’의 시대에 돌입했다. 대학 신입생의 대략 절반,

5급 공무원의 절반 이상, 로스쿨생 전원을 그런 방식으로 뽑는다. 이와 함께, 로펌, 검찰, 법원에서도 더 이상 

‘점수’에 의존하는 선발방식을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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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교수입학사정관제도처럼 심사위원후보자를 교육하는 시스템은 있는가? 

3. 중간결론 – 사회적 합의로서의 로스쿨의 공정성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로스쿨은 지금까지 사시체제가 추구해온 ‘공정성’
과 다른 의미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시는 공정한데 로스쿨은 불공정하다고 단순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은 문제다. 로스쿨 입학에서의 공정성은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다양하게 뽑는 것
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로스쿨이 그러한 취지를 반영해서 ‘로스쿨다운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로스쿨 입시의 결
과로 나타난, 로스쿨의 인적 구성은 ‘다양성’과 거리가 멀다. 실제로 연소자, 학부
-로스쿨 직행자, 명문대 학부 출신, 특목고 출신, 8학군 출신이 로스쿨 입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향이 고착화되었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이 문제가 아무런 노
력 없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
다. 
로스쿨식 신입생 선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얻는 것도 더없이 중요하다. 그 어
떤 제도도 완벽하게 ‘공정한’ 제도는 없다. 다만 공정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그 점을 사회가 승인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36) 위에서 언급했던, 관리의 
공정성과 다원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그리고 실제로 공정하다고 
생각되는 결과들이 축적되면서 그것은 사회적 승인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로
스쿨은 바로 그 점에서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6) 같은 맥락에서, 당장의 수능 점수가 높은 학생을 뽑을 것인가, 잠재력을 가진 학생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해가 입학사정관제도의 성공을 위한 관건임을 지적하는 대학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박남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08, 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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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로스쿨 입시제도 개선방안 – 사회적 신뢰를 위한 과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아래에서 제시한 것은 일종의 예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해 둔다
 

1. 입학관리의 공정성 강화

입학관리의 공정성은 당연히 중요하다. 일단 로스쿨 교수들이 예비응시생과 접촉
하는 행위 자체를 일체 금해야 한다. 청탁은 말할 것도 없고, 일체의 사적인 상
담에도 답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윤리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전화나 이메일
이 오면 친절하게 ‘공식 입시 안내 창구’로 연결하고, 그것을 통해서만 정보를 제
공하거나 상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청탁 여
부나 입시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와 무관하게 징계해야 한다. 그리고 청탁을 
시도할 경우에는 즉시 로스쿨 내 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학생의 응시 
기회 자체를 박탈해야 한다. 사적 접촉 자체를 막는 것이 과도해 보일지 몰라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다. 자율에 맡기기에는 외부의 신뢰를 너무 많
이 잃었다. 
자소서에 부모 인적 사항을 기재하는 문제도 명확하게 해결해야 한다. 구체적인 
직장이나 직위를 언급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특정하기가 
어려운 정도면 무방한 것인지, 아니면 부모에 관련된 사항은 일체 기재하면 안되
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특정’되지는 않는다면 기재가 
가능하도록 하되, 부모의 직업에 따라 이익/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자소서 
채점을 운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조차 신뢰받을 수 없다면 
차제에 ‘부모 관련 사항’을 일체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걸 위반할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가해지는지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감점이 되는지 아니면 무조건 불합격이 되는
지 등을 정해놓고 실제로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소개서 양식만 해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완성도 높은 자소서 양식을 제
공하는 로스쿨도 일부 있지만, 몇몇 로스쿨의 자소서 양식은 너무 무성의해 보인
다. 예컨대, 어떤 로스쿨에서는 성장배경, 지원동기, A로스쿨 지망 이유, 경력/활
동, 성격상 장단점, 학업계획, 졸업후 계획 등을 250-300자 정도 적게 한다.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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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 5-6줄 정도인데, 분량 맞춰서 쓰기가 힘들고 쓰고 나도 뭔가 찜찜하다. 성
장 배경은 사실 별 쓸 얘기가 없는 경우도 많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훨씬 중요한 
지원동기와 같은 분량으로 배치하는 것도 이상하다. A로스쿨 지망 이유 같은 항
목은 정말 불필요하다. 솔직히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정량 점수 등을 맞춰서 
지원하는 것이, (특성화도 사실상 사라진 현실에서) 특정 로스쿨을 선택하는 거
창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이 란을 채우려면 억지로 A로스쿨 찬양을 
늘어놓아야 한다. 부질없는 일이다. 성격상의 장단점 같은 것은 정말 억지스럽게 
작성되는 경우가 다반사고, 자신이 주장하는 자신의 성격이 입학사정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 채점하는 교수들 사이에서도 이런 항목 
구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지 않았을 텐데, 몇 년 째 양식은 그대로다. 외부의 
입장에서는 ‘무성의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충분
히 쓸 수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보고 평가를 하려고 하는지 의심스럽다. 
차라리 자소서는 미국처럼 하나의 에세이로 쓰게 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미국에
서는 보통 2장을 쓰게 하지만, 콜롬비아 로스쿨처럼 아예 분량 제한이 없는 경우
도 있다. 말 그대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을 하게 해주는 것이다. 최소한 작성
항목을 지나치게 세분화하여 300자 안에 다 적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
다. 

2. 정성요소의 문제

수차례 언급했듯이 정성요소의 운용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그렇다고 정성요
소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교각살우나 다름없는 일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육부
는 로스쿨 입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정성요소를 축소하겠다고 나섰다.37) 정
성요소 활용의 절차적 불투명성과 결과적 실패는 주지의 사실이며, 사시존치론 
등이 불거지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 정성요소를 어떻게 정당하
고 투명하게 잘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정성요소를 축소한다면, 결국 이는 
'로스쿨다움'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37)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8316;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개선안에는 

“정성평가 비중은 낮추고 LEET·공인어학시험·학부성적 같은 ‘정량평가’의 반영비율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었

으나(http://news.joins.com/article/20019273), 총회 결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균형 유지”로 바뀌었다. (법

전원 보도자료, 2016.5.13.) 그 후, 6월 13일 교육부가 내놓은 <로스쿨 입학전형 공정성 평가기준 시안>에는 정

량평가 기준 확대가 명시되어 있고, 6월 24일 서울대가 내놓은 입학전형 기본계획에는 LEET와 학부성적 비중

이 2배 가까이 상향 조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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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침대로라면 사실상 '리트 점수'로 줄세우는 체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
고 이것은 로스쿨의 인적 구성의 다원성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다.38) 일단, 영어
성적이나 학부성적으로 줄을 세우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정량요소의 핵심은 리트가 될 공산이 매우 크다. 그런데 리트는 대개 연소자와 
명문대 출신 학부생들에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고시공부처럼 공부량이 많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리트로 줄을 세우게 되면, 현재의 연소자 중심, 명문대 학부 중심의 
로스쿨 입학자 구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39)

더 문제는 리트는 줄세우기에 적합한 시험이 아니라는 점이다. 리트는 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즉 ‘법학적성시험’이다.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
요한 수학능력과 기본적인 소양, 적성 등을 측정하는 것이지, 점수 순서대로 우수
한 법률가가 될 자질이 있음을 줄세우는 시험은 아니다. 그래서 LSAT를 전형요
소로 두고 있는 미국의 로스쿨들도 합격자의 LSAT 점수 분포는 생각보다 다양
하다. 즉, LSAT으로 줄 세워서 뽑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쉽게 말해, 리트 성
적이 아주 낮으면 법률가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리트 성적이 
높을수룩 우수한 법률가 자질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만약 리트가 줄을 세워 합
격자를 가리는 용도로 활용되게 된다면, 출제방침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로스쿨에게는 아주 좋은 변명거리가 된다. 로스쿨의 입학 다양성/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를 해도, "우리는 점수대로 줄 세웠다" 하면 끝이다. 예컨
대, '직장경험 있는 학생이 너무 적다', '연소자만 뽑는 거 아니냐?', '명문대 학부 
출신만 뽑는거 같다' 등의 문제제기를 해도, "우리는 점수대로 줄 세웠다"고 하
면, 아주 깔끔하게 방어가 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공정성 시비는 – 사시와 마찬가
지의 수준으로 - 줄어들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제기가 뒤따르게 된다는 게 문제
라는 것이다. 게다가 점수로 줄을 세우면 로스쿨 상호간의 다양성도 사라진다. 로
스쿨마다의 특성을 반영한 입학자 구성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38) 미국 로스쿨의 LAST 위주의 입시가 초래할 문제를 동일하게 지적하는 Johnson, 앞의 글 참조.

39) 천경훈, 앞의 글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정량지표만으로 선발하게 될 경우, 27세 이상 합격자는 줄

고, 24세 미만 합격자를 차지하며, SKY 상경계 출신자들이 합격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다. 실제로도 정성평가가 정량요소를 ‘보정’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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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학과정의 투명성 강화

물론 시험 관리의 공정성도 중요하다. 한 조에 면접위원 3명이 들어가는 것보다
는 5명이 들어가서 채점을 하고 최저/최고점을 빼고 합산한다면 그런 의미의 공
정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다. 로스쿨 교수 외에 타과, 외부 입학위원을 위촉하
는 것도 외관상으로도 신뢰를 강화하는 방법이다. 베일에 가려져 있는 각종 정량
지표(학점, 리트, 영어 등)의 환산식이 공개된다면 이 역시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일 수 있다. 수험생들의 불신은 공식적으로는 리트 배점
이 30%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질반영률’은 10%도 안된다는 ‘소문’으로 인해 증
폭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아는 사람만 아는 그 정보는 사설학원에서 ‘판매’되기
도 한다. 로스쿨이 감춘 정보가 ‘사유화’되어, ‘상품’이 되어, 그것을 구매할 수 있
는 사람에게만 판매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가능한 한 많은 정보가 공
개된다면, 이러한 일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로스쿨 협의회가 실질반영율 및 환산방법 공시, 평가기준 공시, 면
접위원 구성 시 외부 면접위원 포함, 입학생의 학부, 전공, 정량평가 지표 공시 
등을 개선안으로 내놓은 것은 늦었지만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4.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운용

입학위원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이 점에 관련
해서는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용을 참조할 수 있다. 대학 입시에서
는 일년 내내 입학정책만 고민하는 전임 사정관이 있고, 교내(교수)사정관도 일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입학위원이 될 수 있다. 입학사정관들의 모임인 한국대학
입학사정관협의회가 있어 입학사정관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도 하고, <입학전형과 평가>라는 저널도 발간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을 주제로, 
대학별로 또는 함께, 워크숍, 세미나, 컨퍼런스가 수시로 열리고, 여러 교육학 저
널에 입학사정관제에 관한 연구논문이 수없이 게재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정
관전형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대학 입시에
서는 자소서와 면접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지’를 고민을 거
듭한다. 그런데 로스쿨에서는 그런 고민이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그러한 고민 
없이 ‘(정성요소를 통해) 잠재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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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이다. 외부에서 의심을 거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줄 얘기가 없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도가 문제 없이 잘 운용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입학사정관제는 
로스쿨과 비교가 안될 만큼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제도임이기 때문에 사실 
감시의 눈길과 비판의 목소리는 훨씬 날카로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소한 관리
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큰 시비가 없고, 자의성과 주관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
기되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노력을 통해 간신히 제도의 정당성 자체는 인정받고 
있는 편이다. 한국사회에서 로스쿨 입시의 중요성은 대학 입시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 그런데 그 엄정한 관리를 위해 투여하는 자원의 양과 질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 수준이다. 
최근에 발표된 법관 임용 계획안이 한의 모범사례다. 법관임용도 정성요소가 중
요해지면서 로스쿨과 똑같은 차원에서의 비난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법원은 얼마 
전 “201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법
원은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가지 개선방안
을 마련했는데 상당히 완성도가 높고 공을 많이 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위원자의 
법조경력뿐만 아니라, 사건목록, 수임내역, 법률서면, 공익활동경력 등을 종합적
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들이 자세히 제시되어 있으며,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구
성도 법관 2명, 변호사 1명, 법학교수 1명 및 비법조인 1명 등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자소서를 part1과 part2로 구분하고,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심사는 - 지원
자의 각종 개인정보(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이 기재되지 않은 - part2만을 블라
인드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법관임용절차를 소개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관임용 홈페이지도 개설한다고 한다.40) 12쪽에 걸친 보도자료는 마치, ‘우리가 
이 정도로 신경 썼으니 이제는 신뢰를 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처럼 보였다. 
법조인력구성의 최초 관문인 로스쿨 입시에서도 이러한 고민의 흔적을 보여줄 필
요가 있다. 그런데 최근 법전원협의회에서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것들은 실망스러
운 수준이다. 입학전형 실질비율 공개, 입학자 인적 구성 공개 등 투명성을 강화
하는 여러 조치들은 의미가 있지만, “무자료(블라인드) 면접 실시”를 제시한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아무 자료 없이 면접을 실시한다면, 결국 어떤 문제를 내서 
그것에 답을 잘하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로
스쿨이 있다.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 문제 1-2개에 답하도록 하는 것이 그 사람

40)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경우에도 법관임용절차가 상세히 공개되어 있다. 법관지명위원회(Judicial Nominating

Commission)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심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지원서(Judicial Application) 양식

도 누구나 다운받아볼 수 있게 되어 있다. http://www.mass.gov/governor/administration/jnc/jnc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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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잠재역량’을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41) 법관
임용절차 개선 방안처럼, ‘개인 신상’은 가리더라도 자소서 등을 보면서, 지원자
가 살아온 이력을 기초로 하여 그 배경과 가치관을 묻는 것이 제한된 시간에 ‘잠
재역량’을 평가하는데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한다.42)

5. 중간결론 : 사회적 신뢰를 위한 과제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기술적인 기제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로스쿨 스스로가 관
련 정보를 공개하고 스스로 사회적 통제를 받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로스쿨에는 
대개 입학생의 인적 구성(Profile and Facts)이 공개되어 있다.43) 예컨대, 하버드
는 80%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저소득층’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학부출신대학의 다양성’에서도 큰 성취가 있었음을 강조한다. 
실제로, 2014년 기준으로 858명 신입생의 출신 대학이 무려 171개에 이른다. 한
마디로, "171개 대학의 졸업생은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을 꿈꿀 수 있다"는 얘기
다.44) 유색인종학생(students of color)의 비율이 40%에 달한다는 것도 주목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출신국, (미국은 연방이니까) 출신 주, 학점, 리트 점수 
등도 공개되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매년 이런 자료를 홈페이지에 매년 낱낱이 

41) 실제로 그런 이유에서 대학입시에서는 ‘문제출제형 면접’의 효용이 의심되고, 자소서/이력서를 보면서 묻는 

면접 스타일이 선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42) 그런 점에서 법원의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은 주목할만 하다. 특히, 자소서1과 자소서2를 분리하여, 자소서1

에는 인적사항을 적고, 자소서2에는 가족관계나 출신 대학 등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인적사항을 드러

내지 않으면서 법조경력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게 하고 있다. 자소서2만 서류평가 대상이 된다. 대법원 보도자

료, 201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 마련, 2016.5.11. 참조. 블라인드 면접 시에도 이렇게 개인

정보가 삭제된 자기소개서를 놓고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본다. 참고로, 미국 메사추세츠 주 법관임용절

차에는 블라인드 평가를 위한 지원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름이나 경력기관의 명칭을 “The Law Office of

XXX”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43) http://www.law.harvard.edu/prospective/jd/apply/classprofile.html; 이외에도 예일로스쿨의 다원성위원회 

보고서 (Report of the Committeeon Diversity and Inclusion, 2016,

https://www.law.yale.edu/system/files/documents/pdf/Deans_Office/diversity_inclusion_report_3_23_2016_to

_community.pdf)와 뉴욕대 로스쿨의 다원성 보고서 (2012-2013 Law Review Diversity Report, The New York

Law School Law Review, 2013,

http://www.nylslawreview.com/wp-content/uploads/sites/16/2013/12/Law-Review-Diversity-Report-2013.pd

f) 등 참조. 일본의 사례로는 “입학생 점수·출신대·경력…미·일 로스쿨은 상세히 공개”,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7841.html 참조.

44) 대학 숫자, 인구수, 입학정원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비교를 하긴 어렵지만, SKY/경찰대/카이스트

/외국대에서는 정원의 97% 이상(모 로스쿨의 경우)을 뽑는 우리의 경우와 비교해볼만한 대목이다.

http://www.law.harvard.edu/prospective/jd/apply/classprofile.html
http://www.nylslawreview.com/wp-content/uploads/sites/16/2013/12/Law-Review-Diversity-Report-2013.pdf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4784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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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입학사정의 결과가 얼마나 공정하고 다원적이었는지
를 확인시켜줌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그
렇게 공개함으로써, 스스로 시민사회의 통제를 받겠다는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
다. 
이외에도 로스쿨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어떤 입학정책의 사회적 승인을 얻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실제로 미국 엘리트 로스쿨의 학장들은 로스쿨의 다원
성을 틈만 나면 강조하고, 또 그것이 로스쿨의 사회적 책무이며, 또한 로스쿨 교
육과 사회에 보탬이 됨을 강조한다. 예컨대, 입학생의 다원적 구성이 더 질 좋은 
교육을 담보하고, 법조 구성의 인적 다원성 확보에도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그리
고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가며 자신들의 입학정책이 정당함을 입증해낸다.45) 
즉, 해당 로스쿨의 입시정책이 사회적으로 이로운 결과를 낳고 있음(소위 “다원
성 효과”[diversity effect]을 알림으로써 자신들이 ‘주관적’으로 행한 입학생평가
의 정당성을 승인받는 것이다.46)

더욱 중요한 것은 개별 로스쿨의 이러한 성과들은 미국에서는 로스쿨마다 공개한 
자료가 상호비교되어 로스쿨에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47) 로스쿨에 충분한 

45) 예컨대, Kevin R. Johnson, The Importance of Student and Faculty Diversity in Law Schools: One Dean's

Perspective, Iowa Law Review, 96, 2011; Gary Orfield & Dean Whitla, “Diversity and Legal Education:

Student Experiences in Leading Law Schools”, in Gary Orfield (ed), Diversity Challenged: Evidence on the

Impact of Affirmative Action, Harvard Education Publication Group, 2001; Maureen T. Hallinan, “Diversity

Effects on Student Outcomes: Social Science Evidence”, Ohio State Law Journal, 59, 1998 등 참조. 또한 다

원성은 적극적 평등화조치와 달리, 로스쿨이라는 기관의 유익(예컨대 다양한 구성원들로 인한 교육 효과 향상)

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Arnold H. Loewy, “Taking Bakke Seriously: Distinguishing

Diversity from Affirmative Action in the Law School Admissions Process”, North Carolina Law Review,

77(4), 1999, 1479-1503쪽 참조.

46) 이러한 입학방침은 사전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공표됨으로써, 사전공개-사후정당화의 구조로 선순환되게 된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일부 로스쿨에서 특정 집단(예컨대 사시 출신 고령자)를 다수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물론 이것은 로스쿨의 자율이다. 그런데 그런 입시경향을 가진 로스쿨이 스스로 그런 방향으로 스스로의 

자율성을 발휘하겠다고 공표하지 않는다. 사후에 정당화하는 근거들을 제출하지도 않는다. 로스쿨 홈페이지에

는 오로지 추상적이고 그럴듯한, 그러나 구체적인 입시정책을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의 ‘로스쿨 이념’들이 적혀 

있을 뿐이다.

47) 잘 알려진 바대로, UN News에서는 평판, 시설, Bar합격율 등으로 순위를 매기면서 각 로스쿨의 정보를 공개

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성지표(diversity index)도 로스쿨별로 비교한다. (

http://grad-schools.usnews.rankingsandreviews.com/best-graduate-schools/top-law-schools/law-school-diversit

y-rankings) 로스쿨 랭킹을 발표하는 National Jurist 에서도 로스쿨평가에서 “Most Diverse”를 두어 점수를 매

기고 있다 (http://www.nationaljurist.com/compare-schools) 그 외에도 The Law School Admission Council

(LSAC) (http://www.lsac.org/jd/diversity-in-law-school/)와 American Bar Association (ABA)

(http://www.americanbar.org/groups/legal_education/resources/statistics.html) 에서도 비슷한 랭킹을 발표한

다. 이것은 로스쿨응시자들의 판단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로스쿨에 대한 사회적 압박으로 작용한다.

http://www.nationaljurist.com/compare-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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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을 주되, 로스쿨은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이것은 다시 사회
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 속에서 로스쿨의 사회적 신뢰가 
확보되고 잇는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은 학부도 이런 식으로 공개하고 경쟁하고, 
로스쿨을 졸업한 후에 취업하는 로펌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공개하고 경쟁한
다.48) 미국에서 로스쿨은 그렇게 순환하는 사회시스템의 하나인 것이다.49)미국
식 로스쿨은 이러한 미국의 조건 속에서 승인되고 신뢰를 받아왔다는 것이다.50) 
그런데 한국의 로스쿨은 ‘제도’를 수입했으면서도, 그 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 ‘조
건’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했던 게 아닌가 싶다. 

 

Ⅳ. 나아가며

결국, 로스쿨 입학제도의 공정성은 결국 사회적 신뢰와 승인의 문제이고, 그 핵심
에는 ‘다원성’이라는 사시제도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는 가치가 내포되어 있다. 하
지만 지금까지 로스쿨이 입학제도를 통해 정당성있는 ‘결과’를 내놓았는지, 그리
고 그에 대한 사회적 승인을 받으려는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51) 어느 제도나 
그러하듯이 법과 제도를 설계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고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구체
적인 ‘운용’이다. 로스쿨 ‘도입’ 당시 시민사회와 학계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노력
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과연 그 이후 도입 당시만큼 열과 성을 다해 로스쿨을 
안착시키려고 노력해왔는지는 의문이다.52) 전자보다 후자가 결코 덜 중요하지 
않음을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로스쿨이 실제 출범 이후 가장 큰 위기에 봉착했
음을 고려하면 더더욱 안타까운 심정이다. 뻔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도입 당시’ 못지않은 역량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53) 안타

48) 이에 대해서는 홍성수, “로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시론”, 『법과사회』, 제43호, 2012, 297-328쪽 참조.

49) 그런 점에서 로스쿨 도입시, 이러한 사회적 조건을 감안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이다.

50)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미국식 로스쿨과 한국 로스쿨의 상이한 배경과 현실에 대해서는 이호선, “미국식 로스

쿨의 역사가 주는 제도적 시사점”, 법학논총, 28(2),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9-54쪽 참조.

51) 공정성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는 송호근, 송호근, “공정사회, ‘합의’가 중요하다”, 공정과 정의사회, 조선뉴스프

레스, 2011 참조.

52) 입학제도/결과의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변시합격율 50% 이하(더불어 변시 성적 공개)는 

로스쿨 체제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는 문제다. 실제로 변시합격율이 로스쿨 인적 구성과 교육의 획일화를 가속

화시키고 있고,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런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로스쿨과 

(사시 존치론 진영을 제외한) 시민사회가 잠잠한 것이 신기할 정도다.

53) 이를 위해서는 먼저, 로스쿨 외부에서 가해지는 여러 비판을 로스쿨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걔 중

에는 로스쿨을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를 가진 부당한 비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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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게도 로스쿨 문제에 관한한 ‘시간’은 약이 아니다. 한 번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
섰는데, 교육부의 개선안은 그것을 또 한 번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놓았다. 문제는 
더욱 고착화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커졌고, 발표자가 보는 한 올해 초 로스쿨 입
시 관련 문제가 터졌을 때보다 6월 현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앞으로 악화
일로를 걸을 가능성이 높다. 시간은 결코 로스쿨의 편이 아니다.54)☆

수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으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를 두고 내부사정을 

모르면 말을 마라는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결국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로스쿨의 자발적인 각

성과 개선노력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내외부의 시각 차이부터 좁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54) 로스쿨 입시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 외에 다른 보완책도 필요할 것이다. 간단하게만 언급하자면, 현재의 로

스쿨 입시제도 개선과 더불어, ‘시험을 통한 선발’도 일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시험제도가 아니면 로

스쿨 입학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이며, ‘시험을 통한 선발’의 일부 순기능을 인정하

는 대안이기도 하다. 로스쿨 체제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대안이 있다면, 로스쿨 입시 자체를 이원화하는 

것이다. 대학입시로 치면, ‘수시전형’(현 로스쿨입시제도)으로도 뽑고, ‘일반전형’(시험을 통한 선발)의 입시 투

트랙을 운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법학사 학위자를 대상으로 기본법 시험을 치룬후 2학년으로 편입하게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같은 취지로 손창완, “사시존치론 대안을 제시한다”, 한겨레신문, 2016년 3월 28

일자,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37204.html 참조.



  2016. 06. 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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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

로스쿨 입학전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박주희 /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 변호사

Ⅰ. 끊임없는 로스쿨 입시의 불공정성 논란

올해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로 도입한 로스쿨이 8년째 되는 해
입니다. 하지만 개원 이래 끊임없이 로스쿨 입시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서류심사에서 나이‧학벌로 등급제를 나누어 점수를 부여
한 서울 사립대 모 로스쿨이나, 자기소개서에 부모의 신상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사건 등 최근 몇 가지 불거진 사태만 봐도 로스쿨 입시의 논란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실제 로스쿨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우리 사회에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단단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로스쿨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시
작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로
스쿨 제도의 입시는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시급히 개선하지 않는 
한 로스쿨 제도는 끊임없이 비판과 경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2016. 06. 30.42

Ⅱ.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 

1. 불명확한 입학 기준

현재 25개 로스쿨은 모두 다른 선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평가항
목에 대한 반영 비율을 다르지만, LEET성적, 대학성적, 어학성적 등의 외적 조건
과 자기소개서, 면접 점수 등 정성 평가를 합하여 정성평가의 방식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항목의 세부 평가 기준은 전혀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 반영비율
은 로스쿨이 명시한 입학요강과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불명확한 입학 기준은 선발 절차에서 나이, 학벌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집안, 배경 등이 크게 좌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 전수조사에 따르면 자기소개서에 부모ㆍ친인척의 신상이 기재된 
사례가 다수 있었으며, 더구나 입시요강에서 사전에 신상 기재 금지를 고지했음
에도 이를 기재한 위반사례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언론에 보도된 서울 모 사립대 로스쿨은 입학전형 과정에서 응시자
의 출신학부를 다섯 개 등급으로 나누어 ‘성실성’ 항목에서 점수를 부여하고, ‘전
문 소양’ 항목에서는 28살 이상부터는 나이가 많을수록 감점을 해 왔으며, 서류
평가 중 ‘성실성’ 항목에 해당하는 출신학부에 따른 점수 차이는 매우 커서 리트 
성적이나 전문자격증으로 만회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떠한 기준에서 
‘학벌’이 성실성 평가의 기준이 되며, ‘나이’가 전문소양의 평가 기준이 되는 지 
전혀 납득이 되지 않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와 ‘학벌’을 이유로 등급을 나
눴다면 결국 이는 ‘학벌’과 ‘나이’에 따라 차별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2015. 9. 15. 인터넷 뉴스매체에 보도된 내용55)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신입생 중 30세 이하의 비율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저 94.8% 최고 100%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저 99.2% 최고 
100%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최저 93.7% 최고 99.2%로 나타났
습니다. 이 비율은 같은 기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중 30세 이하의 비율
이 최저 79.6% 최고 83.8%인 것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높은 비율입니다. 

55)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84971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58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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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요건에 나이를 제한하지 않았음에도 이 같은 기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수
치화하기 어려운 정성평가나 면접결과 점수를 이용하여 나이에 따른 차별대우에
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제기됩니다.56)   

2. 교육부의 로스쿨 관리‧감독의 해태

끊임없이 로스쿨 입시 논란이 계속되어왔으나 교육부는 로스쿨 운영의 주무 부서
임에도 이를 방치한 채 사태를 악화시킨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 논란이 제기되면 전국 모든 로스쿨을 조사하여 각 로스쿨
이 운영하는 입학전형 기준,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 즉
각 시정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로스쿨 개원 이래 8년간 실태조사를 않다가 최근에
서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치 입시에만 국한 하여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전ㆍ현직 대법관 등 여러 명의 고위직 자녀가 자
기소개서에 부모 이름이나 신분을 의도적으로 기재한 사례와 그 밖에  불공정 입
학사례로 추정되는 사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교육부는  단지 입학전형
의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가 드러난 관련 대학에 대해서만 기관 경고, 주의 조치
로 그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입학요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부정행위를 한 
지원자에 대해서도 입학 취소는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최근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 객관성, 공정성 담보를 위한 개
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량평가 비중을 강화하고 평가항목 환산
방법 등을 공개하되 정성, 정량에 대한 실질반영률도 공개하도록 하며, 출신학부, 
전공, 정량평가에 대한 최저, 최고, 평균 등을 공개하는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이
라도 교육부가 로스쿨 주무부서로서 로스쿨 입시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
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56)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5. 11. 6. 국가인권위원회에 주요 대학 로스쿨이 입학생 선발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진정사건에 대해 서울대와 연세대는 국

가인권위의 거듭된 요구를 무시하고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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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로스쿨 입시제도 개선 방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스쿨 입시에서 그간 제기되어 온 문제점 중 드러난 
큰 문제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신입생의 나이와 학벌을 이유로 차별한다는 점과, 
지원하는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등에 부모의 직업이나 경력 등 가정환경을 드러내
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지원자 본인의 실력이 아닌 지원자의 배경에 따른 선발이 
이루어진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로스쿨의 엄격한 입시정책과 관련자
들의 의지, 교육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안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 
외에도 로스쿨 입시에 있어서 불공정한 선발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
의 안전장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입니다.57)  
현재 로스쿨 학생선발기준에 관한 법규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가 있습니
다. 
위 규정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
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
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입학 전형에 대해서
는 각 학교의 자율에 맡겨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로스쿨도 대학의 한 형태로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
할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커다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로스쿨 
입시의 문제점은 로스쿨의 학생선발을 더 이상 그와 같이 로스쿨의 자율에만 일
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58). 

57)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6. 5. 2. 보도자료를 통해 로스쿨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한 입법청원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58) 또한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로스쿨에 입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변

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므로, 결국 로스쿨 입시 문제는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이 교육, 연구기관으로서만 기능할 때에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지 대학이 특별한 법률(법

학전문대학원법)에 의하여 변호사라는 전문 자격증을 부여하는 과정, 공무담임의 전제가 되는 과정을 운용할 

경우에는 대학의 자율성이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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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개정하여 각 로스쿨이 
입학전형 과정에서 학벌이나 나이, 부모의 직업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없
도록 함으로써 불공정한 선발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 개정안
제23조(학생선발)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제22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 중에
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학
생을 선발한다.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자의 학사학위
과정에서의 성적,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질에 관한 적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이하 "적성시험"이라 한다)의 결과 및 
외국어능력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
가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
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
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학생선발) ①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의 공정한 선
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입학지원서류에 입학지원자의 출신 학
부, 연령, 친인척과 부모의 직업, 구체적
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 수준 등 입학
지원자의 환경을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하
는 경우 입학을 불허가한다는 사항
2. 그밖에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B%B2%95%ED%95%99%EC%A0%84%EB%AC%B8%EB%8C%80%ED%95%99%EC%9B%90%20%EC%84%A4%EC%B9%98%E3%86%8D%EC%9A%B4%EC%98%8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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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마치며 

로스쿨 입시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로스쿨 출신 법조인에 대한 사
회적 신뢰가 나빠지게 되며, 이는 곧 로스쿨 자체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조양성시스템인 로스쿨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
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로스쿨의 문제점을 얼마나 전향적으로 개선해나가느냐
에 달렸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이라는 그 설립 이념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실태조사와 혹독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④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여 필요한 방안
3. 입학전형자료의 종류 및 활용방법
4.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선발 대상 
및 기준
5. 그밖에 입학지원자의 공정한 선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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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4

로스쿨 입학전형의 개선방안

곽창신 / 세종대 교육대학원장, 前 교육부 대학혁신추진단장

I. 토론회를 위하여 관계자 몇 분에게 비공식적인 의견 수렴 결과

   
- 교육부 감사로는 한계가 있음으로 지금까지 로스쿨 입시전반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 실시가 필요하다
- 이번 문제된 대학으로 지목받고 있는 H로스쿨에서 보았듯이 입시에서 명목반

영률 보다 실질반영률을 외부에 확실하게 공개하도록 하자
- 로스쿨 입시 면접에 외부인 숫자를 늘려서 면접공정성을 높이자
- 국립대 소속 로스쿨들만이라도 입시공동관리를 해보자
- 이번 교육부 로스쿨입시 감사는 자기소개서니 응시원서를 중심으로 점검했고, 

교육부의 로스쿨 입학전형 평가기준(시안)도 입시의 청탁방지를 막자는데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본다. 

- 이번에 문제된 로스쿨 입시의 5단계 로스쿨 점수부여도 해당 로스쿨의 우수한 
입학생 선발을 위한 시도로 이해했으면 한다.

- 결국은 로스쿨 입시제도 개혁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입시에 참여하는 로스쿨 
교수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며, 대대적인 입시참여자를 대상으로 정
신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 이번 기회에 로스쿨 입시뿐만 아니라 로스쿨제도 전반, 사시존치 문제를 포함
한 우리나라 법조인 양성 및 선발 문제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개혁하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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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삼아야 한다. 
- 법과대학 연간 입학생이 로스쿨 도입전인 2007년 100여개 법학과에서 11,294

명에서, 2015년에는 70여개 대학 4,512명으로 60%가 감소하는 등 구조조정
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들이 대학에서 4년간 법학을 전공하고(D대학의 경우
는 법학 관련과목 122학점 취득)졸업하는데, 로스쿨에서 3년간 90학점을 취
득한 자들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를 하게하고, 학부에서 법학전공자에게는 근
본적으로 시험응시를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로스쿨 입시의 공정정 확보를 위하여 각 로스쿨에 맡겼던 입시계획을 교육부
에 설치되어 있는 법학교육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자.

II. 이번 로스쿨입시 부정 폭로 사태에 대하여

- 로스쿨의 문제점을 지적한 신평 교수의 저서와 신문사 인터뷰(한겨레, 국민일
보, 동아일보, 주간조선)를 일독함.

- 교육부의 로스쿨입시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이에 대한 매스컴의 사설 등 반응
을 살펴봄.

  ※로스쿨 부정입학 근절 못하면 차라리 폐지해야(세계일보 사설)
  ※신뢰 잃은 로스쿨 입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중앙일보 사설)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졸업생까지 확대해라(국민일보 사설)
  ※교육부의 로스쿨 맹탕조사, 감사원이 진상 다시 가리라(문화일보 사설)
  ※로스쿨 ‘성공한 부정입학’ 취소 못한다는 교육부(동아일보 사설)
  ※공정성 보장하도록 로스쿨 선발 방식 고쳐야(서울신문 사설)

- 최근에 불거진 한겨레신문의 학교 연령차별 입학 부정 폭로기사 및 매스컴 및 
여론도 살펴 봄  

  ※로스쿨, 이번엔 ‘출신대 등급제’인가(한겨레 사설)
  ※‘SKY는 S등급’...사립로스쿨 출신대학 카스트제(한겨레)
  ※참여연대 ‘로스쿨 등급제’맹비난...진상조사 촉구(법률저널)
  ※변호사 등 국민 500명, 감사원에 로스쿨 공익감사청구(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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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호사회, 교육부에 로스쿨 시정조치 강력 요청(법률저널)
  ※논란의 한양대 로스쿨 입시전형 ‘면접비율이 절반’(법률저널)

Ⅲ. 교육부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입학제도 개선 노력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시안)(2016년5월)
  : 자기소개서등 관련 시행 명령 이행 기준과 기타 공정성 확보 방안 등 평가 

기준 등은 나름대로 입시 공정성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임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법전원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가이드라인 설정, 우선선발 폐지, 면접의 투

명성 보강, 전형결과 공개, 법학적성시험 개선안 마련 등을 통하여 법전원 입
시에 공정성을 위해 노력을 했다고 판단됨 

 ※ ‘불공정 논란’ 로스쿨 입시, 면접 등 정성평가 비중 낮춰(연합뉴스 
2016/06/29)

 ※ 서울대 로스쿨, 입시 정상↓정량↑(법률저널 2016/06/24)
  
 ※ “교육부, 로스쿨 입학전형 규제 땐 설립 취지 흔들려”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인터뷰
     (한국경제 2016/04/27)
    “로스쿨끼리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해야지 정부가 개입해 기준을 정해주면           

결국 ‘25개 국민 로스쿨’을 만드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Ⅳ. 로스쿨제도 전반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

  
- 로스쿨제도를 한국에 2009년 도입한지 7년이 되었다. 이제는 로스쿨제도를 포

함한 한국의 법조인 양성제도 전반에 대하여 다시 재검토를 할 시기가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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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같은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2004년에 도입하여 10년 이
상 운영해보았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를 한국이 로스쿨제도를 검토할 때 미국
의 로스쿨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일본의 10년 경험을 반드시 참고하여 반
드시 할 필요가 있다. 

- 현재 2017년도를 마지막으로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제도 존치 문제에 대하여 
20대 국회에서 3가지 의원입법(안)이 제출 된 상황이다. 이를 포함하여 국회
를 중심으로 로스쿨제도를 포함한 법조인 양성 및 선발제도 전반에 대하여 특
별 기구를 구성하여 대대적인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일본의 경
우는 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2012년부터 각료6명으로 대책기구를 만들어 논의
한 바 있음을 참고 할 필요가 있다. 로스쿨제도 도입에 담당 공무원으로 직접 
참여한 본인은 2012년부터 매년 논문발표 등을 통하여 이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본인의 연구결과인 아래 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곽창신, “한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 현황 및 향후 개선방향에 관한 연
구(1)”,「법학논총」제36권 제2호 (단국대법학연구소, 2012.12.). 

   곽창신, “한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법학논
총」, 제37권 제4호(단국대법학연구소, 2013. 12. 30.).

   곽창신, “한국 로스쿨제도 개선 및 예비시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법학논
총」, 제38권 제4호(단국대법학연구소, 2014. 12. 30.).

   곽창신, “한국법조양성시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법학논
총」, 제39권 제4호(단국대법학연구소, 2015. 12. 30.).

   양만식 외, “우리나라 법학전문인력 양성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
를 중심으로-(한국연구제단, 2015,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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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5

미국 로스쿨 입학전형 기준과 운영 사례 소개

최유경 / 법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59)

Ⅰ. 들어가며

2016년 6월 현재 미국 ABA(미국변호사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공인 로스

쿨은  약 206개60)이고, 2015-2016학년도 입학 기준 로스쿨 지원자 약 53,843명은 

대략 345,944 군데 (복수)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151,194명이 입학허

가를 받았으며, 최종 37,058명이 로스쿨 1학년에 입학하였다.

미국 로스쿨 제도는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주된 모델이 

되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비롯해 이른바 

‘변호사 수’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나 제한이 없는 점, ABA를 중심으로 각 로스쿨

의 자율권과 교육 자주성 보장 수준이 높다는 점, 그리고 법률 시장과 법학 교육의 규모

가 한국과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이를 평행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다소 어려운 측면

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

형과 그 운영의 공정성에 관한 관심과 우려, 공정성과 더불어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서

의 다양성 확보 논의를 위해 미국 로스쿨 입학전형 기준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는 

한편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어느 국가의 법학교육 기관 입학전형이라 하더라도 

그 외관이 크게 다를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우리의 경우도 1990년대 중반부터 지

속적인 사법개혁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준비해 왔으며, 그 과정

59) LL.M., J.S.D. UC Berkeley Law School, yukyong@gmail.com

60) https://officialguide.lsac.org/Release/SchoolsABAData/SchoolsAndLocation.aspx

mailto:yuky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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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미 외국의 다양한 법학교육제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미국은 물론 

미국식 로스쿨을 먼저 도입한 일본의 입학전형 등을 고루 참조하여 입학전형을 도출하기

에 이른 것도 자명하다.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우리의 관심은 미국의 로스쿨들이 내부적

으로 어떻게 입학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평가하며, 최종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지 여부

로 옮아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객관적으로 공개된 자료만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없는 문제이고, 심층 면접이나 참여관찰 등과 같은 질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 오늘의 발표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

식을 바탕으로 현재 미국 로스쿨 입학전형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먼저 검토하고(II장), 

미국의 로스쿨 입학위원회(Admission Committee)의 직접 운영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자 한다. 

   II. 미국 로스쿨 입학전형 기준 및 절차

1. LSAC (Law School Admission Council)을 통한 입학관리

미국 로스쿨 입학 관리의 가장 큰 특생은 LSAC (로스쿨 입학위원회, Law School 

Admission Council)61)을 통한 통합관리에 있다. LSAC은 법학적성능력시험인 LSAT 

출제 및 관리를 위해 1947년 설립된 비영리법인62)으로, 현재 미국, 캐나다 및 호주의 

약 222개 로스쿨 지원을 관리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해마다 이들 로스쿨 지원자들을 통

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63) 미국 내 모든 ABA 공인 로스쿨(2016년 현

재 206개)들은 LSAC을 통해서 입학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64) LSAC은 법학적성 능력 

평가 시험 관리부터 시험 관리의 공정성은 물론, LSAT과 실제 법학수학능력 내지는 법

률가로서의 자질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 LSAC에 가

입한 로스쿨은 1951년 22개였던 것이, 2016년 현재 약 220여 개로 증가하였으며, 그 

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65) 

61) https://os.lsac.org/Release/Logon/Access.aspx

62) 이 당시는 Law School Admission Test Council이었다가 1973년부터 Law School Admission Council로 통합 

운영되었다. LSAC은 법학적성 능력 평가 시험 관리부터 시험 관리의 공정성은 물론, LSAT과 실제 법학수학

능력 내지는 법률가로서의 자질과의 상관관계 등에 관한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하기도 한다.

63) http://lsac.org/jd/thinking-about-law-school/about-lsac

64) LSAC을 통한 로스쿨 입학 절차 관리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로스쿨

(특히 JD 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LSAC을 통한 통합관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65) 1956년(36개), 1961년(89개), 1966년(105개), 1971년(117개), 1976년(174개), 1981년(187개), 1986년(189개), 1992년

(192개), 1996년(196개), 2000년(198개), 2016년(222개).

http://lsac.org/jd/thinking-about-law-school/about-lsac


[그림 1] 미국 로스쿨의  LSAC 가입현황 (2016
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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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AC을 통한 로스쿨 지원 서류의 제출 및 LSAT 응시는 미국 로스쿨 입학전형 프로세

스의 출발점이며, 모든 지원자들은 원칙적으로 LSAC을 통해 입학전형에 따라 로스쿨에 

지원하고, LSAC은 통일된 심사 기준과 원칙에 따라 모든 지원 서류를 접수·관리하면

서 해당 로스쿨에 이를 전달하는 것은 물론 지원의 전과정에 걸쳐 지원자와 로스쿨을 매

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미국에서 지원자가 지원할 수 있는 로스쿨의 개수에는 원칙적

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이르면 매년 8월 15일(시카고 로스쿨)부터66) 대개는 9월 

1일 또는 9월 15일, 늦으면 10월 1일부터 지원서를 받기 시작해 이듬해 2월 1일까지 

원서를 받는다. 지원자는 각 로스쿨에 지원하기 전 단계에서 LSAC의 가입하고 아래의 

공통된 입학전형 기준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한 후, LSAC에 의한 1차적인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하고자 하는 각 로스쿨로 관련 자료가 전달되는 방식이다. 

(1) 입학전형 기준

미국 로스쿨의 입학전형은 각 로스쿨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원칙적을 LSAC을 통

해 통합 관리되면서 대체로 아래와 공통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67) 

① 기본 학력 사항(학부,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등 이전의 모든 학력사항)  

66) http://www.law.uchicago.edu/prospectives/jdapply

67) 이는 LSAC 공식 홈페이지와 주요 미국 로스쿨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로 확인하였고, 실제 JD 프로그램에 지

원하여 합격한 합격생을 심층 인터뷰 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취득한 데서 근거함을 밝힌다.

(인터뷰 일자: 2016. 6. 29.)

http://www.law.uchicago.edu/prospectives/jd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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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LSAT 점수 

: LSAT은 2년에 3번까지 응시할 있으며, 180점 만점으로 점수는 5년간 유효하다. 

③ 성적표(기재된 모든 학력에 관한 성적)

: 미국 현지 대학의 경우, LSAC의 공통 기준으로 학점을 환산하여 일률적으로 계산한

다. 

대개의 미국 대학은 평균 4.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인데 비해, LSAC은 일

률적으로 0.00~4.33을 기준으로 지원자의 성적을 독자적인 방식으로 재평가한다. 다만, 

이를 통산하는 때에도 대학 별 평점이나 평균, 과목에 따른 가중치를 주지는 않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외국 대학의 경우는 국가나 학교, 과목 등을 내부 산정 기준에 따라 

통산하여 일정한 등급을 새롭게 부여하는 방식을 취함)

④ 자기소개서(personal statement)

: 미국 로스쿨의 자기소개서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사실상 제한이 없다. 성장배경, 출

신, 가족, 출신 학교나 지도교수, 특별한 경험이나 자신의 계획, 포부, 지원 동기,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좋다고 알려져 있다. 이것은 

지원자의 성향과 성품, 지적 호기심과 능력, 사회성, 법학수학 적합성, 나아가 법률가로

서의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 

⑤ 추천서(2개~4개)

: 추천서의 개수는 학교 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2개를 요구하며, 최대 4개

까지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추천인의 수가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니며, 대체로 수학(修

學) 기관의 교수 등으로부터 받는 것을 선호하고, 예외적으로 직장 경력이 많거나 대학 

졸업 경과 시점이 오래된 등의 사정이 있으면 직장의 상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

으로 추정된다. 그 경우에도 적어도 한 장은 학교에서 받도록 권장하고 있다. 

⑥ 기타 사항

: Optional writing sampl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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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접 (interview)

로스쿨 입학전형에 있어서 면접 제도를 두고 있는지 여부68)와 면접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 로스쿨 별로 다르다. 면접을 요구하는 로스쿨의 경우, 입학전형 자료 제출 시점을 기

준으로 약 1개월 ~1개월 반 이후에 지원자에게 인터뷰 요청을 한다. 이 때 면대면

(face-to-face) 방식을 선호하는 학교69)도 있지만, 최근에는 스카이프(skype)를 통해 

온라인 화상 인터뷰를 하는 것을 오히려“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고 한다. 

인터뷰는 대략 20분 정도 진행되며, “왜 법을 공부하고 싶은가”,“입학하게 된다면 주

로 어떤 법을 공부하고 싶은가”,“왜 지금 단계에서 법을 공부하고 싶은가”, “어떤 

교수한테 배우고 싶은가” 등 전형적인 질문을 하거나(하버드 로스쿨의 경우), 하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그에 이어서“인생에서 제일 후회하는 선택은 무엇인가”,“왜 

그 대학(출신 학부)을 선택했는가”, “(로스쿨이 소재한) 도시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는가” 등과 같이 팔로업 질문형식을 취하는 경우(시카고 로스쿨, NYU 로스쿨 등) 

등과 같이 다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면접이 끝나면 지원자에게도 1-3개 정도

의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해당 로스쿨이나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답변이 

진행되기도 한다. 

이 같은 인터뷰는 해당 로스쿨의 교수나 심사위원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오히려 

입학처의 직원과 1:1로 하는 경우나 간혹 입학처장이 단독으로 또는 직원과 함께 실시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입학처 직원은 단순한 행정직원이기 보다는 주로 교육행정학

이나 법학 또는 변호사자격 소지자가 전문인력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지역적으

로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해당 로스쿨 출신 졸업생이 alumni interview

를 진행하는 것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2. CAS (Credential Assembly Service)Law School Report 

지원자가 LSAC을 통해 위의 자료를 제공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로스쿨을 설정하면, 

LSAC은 해당 지원자의 모든 자료를 지원 대상 로스쿨의 지원 절차에 따라 전달하게 되

는데, CAS는 이러한 전달을 위한 서비스 체계를 의미힌다. LSAC에 가입하는 것은 무

68) 대표적으로 UC 버클리의 경우 면접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면접을 거치지 않고 전 학생을 선발한다. 반

면 하버드 로스쿨이나 시카고 로스쿨의 경우 면접이 필수 사항이며, 콜롬비아 로스쿨의 경우 랜덤으로 인터뷰

를 실시하다.

69) Northwestern Law School의 경우는 면대면 인터뷰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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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인 반면, CAS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용($170)을 지불해야 하며, 로스쿨 별

로 자료를 전송할 때, 전형료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3. CRS (Candidate Referral Service) 

무료로 opt-in/opt-out 가능한 서비스로, 로스쿨 지원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나 로스쿨

을 설정하여 저장해 두면, 관련 정보와 맞는 로스쿨로부터 이메일 등으로 홍보 또는 정

보가 제공되는 시스템. 로스쿨 입장에서는 학생 유치를 위한 경로로 활용되고, 학생 입

장에서는 로스쿨에 따라 CRS에 등록 여부에 따라 원서 대금이 면제되거나 지원 이후 

결과를 10일 이내에 빨리 알려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4. 미국 로스쿨 입학 절차 흐름도 

지금까지 살펴본 미국 로스쿨 입학 절차 흐름도는 대략 다음 그림과 같다. 

주목할 것 증 하는 지원자가 LSAC 등을 통해서 수시로 자신의 서류 검토 단계를 온

라인 상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의 서류누락이나 궁금증은 해당 지원 로스쿨

의 입학처 담당 직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해소되고 있다는 점이다.70) 입학절차의 

공성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 같이 지원자와의 상호소통을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되

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지원자들은 합격/불합격 여부를 떠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한편 ABA는 각 로스쿨로 하여금 “표준 509 리포트(Standard 509 Report)”를 제

출하도록 함으로써 각 로스쿨에서 최종 입학허가한 학생들의 LSAT 및 GPA 점수 등을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71) 이 보고서를 통해 로스쿨들은 정량적인 점수만 기준으

로 하지 않았으며, 다양성을 확보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적시하고 있

다. 

70) 미국 로스쿨 지원자의 인터뷰(2016. 6. 29.)를 근거로 함.

71) http://www.abarequireddisclosures.org/ 이 곳에서 각 로스쿨 별로 보고서 검색이 가능함.

http://www.abarequireddisclosur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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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AC 가입  LSAT 응시 

지원서류 제출

서류누락 여부 
검토 및 통지72)

기초 서류 검토

지원 로스쿨로
자료 전달

기초심사결과통지

status check 

(수시)

status check 

(수시)

합격자 및 
대기자 발표 

지원자 최종결정

로스쿨 입학위원회 
심사 및 결정

[그림 2] 미국 로스쿨 지원 절차 

5. 로스쿨 개별기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로스쿨들을 저마다의 입학전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체

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통된 기준에 따라 동일한 서류를 요구하고 있으며, 다만 

LSAC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진 이후 예외적으로 발생한 변동사항(대표적으로 경력 사항 

추가,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도 대부분의 로스쿨은 추가 서류를 LSAC을 통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LSAC은 이

를 업데이트 하여 지원자가 지원한 로스쿨로 전달하도록 한다. 이는 공정성 확보 차원에

서 개인의 정보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을 거쳐 전달받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도 

72) 이 단계에서는 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물론, 완비되어 제대로 접수되었다는 사실의 확인과 통지 또한 이루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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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해 볼 수 있다. 

예외적으로 학교에 따라서는 선택적인 writing sample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

표적으로 University of Pennsylvania, Duke, Chicago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writing sample의 제출이 일괄적으로 합격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기

는 어렵다. 오히려 대기자(waiting list)가 된 경우, 이러한 추가 자료의 제출을 권유함

으로서 입학 의사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73) 

III. 미국의 로스쿨 입학위원회(Admission Committee) 운영 사례

-UC Berkley Law School의 경우

LSAC을 통해서 일괄 통합된 입학전형 관련 자료는 지원자가 개별적으로 지원한 로스쿨

들로 일괄 전달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원자는 로스쿨 개수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LSAT 점수가 매우 높지 않은 이상) 대체로 한 지원자가 최소 10여 개에서 

많게는 30여 개의 로스쿨에 지원하여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불문율이다. 미국의 

경우도 로스쿨 순위는 주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라고 하겠다.74) 그러나 미국의 경우 우

리와 크게 다른 점은 그 외에도 다양한 관심(전공) 분야, 교수, 지역, 학비와 장학제도 

등 여러 고려 요인이 학교선정 과정에 반영될 여지가 높다는 점이다.  

각 로스쿨들은 통상 독립된 입학처를 통해 서류를 심사한다.75) 이 단계에서 지원자의 

기본학력 및 이력과 학점(GPA), LSAT 점수 등은 객관적으로 수치화된 지표로서 정량

적인 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At that point, the committee is expected to use its judgment about who will make 

the best lawyers.  But that is of course open to the judgment of the individual.  

At Boalt, unlike other schools (I think), that decision is made by individual faculty 

on the appointments committee.  Each professor on the committee reviews a 

73) 따라서 선택적으로 부여된 writing sample의 제출을 위한 과열된 경쟁이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누구

나 이를 제출하여 사실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제출 서류로 볼 수는 없다.

74) 해마다 발표되는 미국 로스쿨 별 순위 참조.

http://grad-schools.usnews.rankingsandreviews.com/best-graduate-schools/top-law-schools/law-rankings

75) 미국 로스쿨의 경우 미국 전역의 지원자들은 물론, 해외 지원자들로부터도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입학 과

정과 절차에 적어도 5-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수진이 이를 동시에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독

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보통 전문적인 행정 직원으로 구성된 입학관리 기구나 부서를 

두고 있다.

http://grad-schools.usnews.rankingsandreviews.com/best-graduate-schools/top-law-schools/law-ran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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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ain number of applications and makes the decision on how many offers to 

make.  Those decisions are not reviewed by the others, so the individual professor 

effectively has the last say for that group of candidates.76) 

위의 인터뷰는 UC 버클리 로스쿨77)의 입학위원회에서 입학전형 운영의 일면을 보여준

다. 이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각종 입학 전형 요소에 대한 정해진 평가 기준이나 구체적

인 방식에 관한 공식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로스쿨 운영의 역사가 길고 그 만큼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와 공동체 내부에서 일정한 공감대가 자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량 지표가 아

닌 정성 지표를 평가할 때에도 대체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사회적으로 또는 적어도 로스쿨 별로 추구하는 “법률가 상(像)

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평가하는 로스쿨 입학 위원회의 

“심사위원에 대한 신뢰와 공정하면서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학 사정 절차 운영에 

있어서의 심사위원 스스로의 책무(accountability)”가 그것이다.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UC 버클리의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교수 1인이 

할당 받은 지원자에 대한 심사 일체를 책임지고 있으며, 심지어 다른 심사위원과의 평가 

합산 내지는 토론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미국 로스쿨의 전형적인 입학위

원회의 운영 방식은 아니며, 오히려 2~3인 또는 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사위원들

이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합격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UC 버클리와 같

이 1인의 심사위원인 교수가 각자 맡은 지원자를 선별하는 것과 같은 다소 극단적인 사

례에서도 사회적으로 로스쿨 입학절차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특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우리의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 

 

Each faculty member uses different criteria.  Some use socioeconomic or racial 

76) “이 단계에서 (입학)위원회는 누구를 최고의 법률가로 양성할 것이냐 여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할 것을 요구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은 물론 (심사위원) 개인의 판단 영역 맡겨져 있습니다. 버클리 로스쿨의 경우,

다른 로스쿨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같은 결정이 위원회가 지정한 개별 심사위원(교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특색이 있습니다. (입학)위원회의 개별 심사위원(교수)은 일정한 수의 지원서를 검

토하고, 몇 명에게 어드미션(합격 통지)을 줄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심사위원

(교수)에게 상호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심사위원인 교수 개인이 할당받아서 심사한 그 그룹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7) 로스쿨 입학 위원회의 내부 운영 기준이나 심사 방식은 사실상 비공개 자료이므로 일괄적인 정보의 수집에는 

상당한 시간과 심층 면접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UC 버클리의 사례를 든 것은 개인적으로 수학

한 바 있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심층 면접이 가능했기 때문일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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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ersity.  Personally, when I choose, I use signs of academic excellent beyond 

GPA & LSAT, such as thesis topics, research, intellectual interests, summer & job 

experience, and extracurriculars.  Since we cannot predict with certainty who will 

be excellent members of the bar, I look for who will excel in the scholarly aspect 

of the law, which I think will translate into success more often than any other 

criteria78)

다음으로 UC 버클리의 경우에 각 심사위원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심사기준을 가지고 이

를 평가한다는 데 또한 특이점을 보인다. 우리의 경우 정량평가는 물론 정성평가에서 특

히 절대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정성평가에 대한 사회적 인신과 문화적 수용의 정도가 다른 것이 아닌가 한다. 가령 어

떤 심사위원은 사회경제적 취약성이나 인종과 같은 요소를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는가 

하면, 또 다른 심사위원은 법학 수학능력이나 법률가로서 요구되는 자질에 관한 평가 요

소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이 긍정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학생의“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Ⅳ.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미국 로스쿨 입학 절차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Ÿ LSAC을 통한 입학전형의 통합관리 방식 

Ÿ 개별 로스쿨 별 입학전형 관리 및 평가의 독자성

Ÿ 로스쿨 입학전형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확보(가령 입학처의 독립적 운영)

Ÿ 입학전형의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지원자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응답 

78) 각 심사위원(교수)는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어떤 심사위원은 사회경제적 또는 인종적 다양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심사를 할 때에는, GPA나 LSAT 점수 외에 학문적인 우수성을 주

로 심사하는 편입니다. 가령, (지원자가 쓴) 논문의 주제라든지, 리서치, 지적인 관심이나 흥미, 인턴십이나 직

장 경력, 그리고 교과과정 이외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요. 사실, 누가 훌륭한 법률가가 될 것인지 

여부는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예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누가 법을 공부하고 다룸에 있어서 뛰어

날 것인지에 초점을 둡니다. 저는 그것이 다른 기준들에 비해서는 종종 성공적인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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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제도 운영에 있어서 대 전제는 로스쿨들에게 상당한 교육 자치 내지는 자율성

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입학정원이나 입학자 선정 기준 등에서)과 무엇보다 그 사회가 

요구하는 법률가 상(象)에 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거나 또는 적어도 각 로

스쿨 별로 잠재적인 법률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이를 평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이 때, 학점(GPA)이나 

LSAT 점수와 같은 정량적 요소는 기본적인 고려사항이기는 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

은 아니고 오히려 이른바 “정성적” 지표에 적지 않은 비중을 두거나 인터뷰 등을 통해 

이를 보충적으로 심사하고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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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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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질의사항을 작성해 스태프에게 제출해주시면 종합토론 시간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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